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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  개정

연번 페이지 2025년 지침 내용 2026년 개정

1 3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개편후>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개편후> 

** 청년내일저축계좌 ’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신규모집 중단

2 10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구 분 지원기준 지자체

희망저축계좌Ⅰ 통장가입자가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희망키움통장Ⅰ
통장가입자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내일키움통장 신청자(자활참여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청년)가 ~~

청년저축계좌 신청자(청년)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구 분 지원기준 지자체

희망저축계좌Ⅰ 통장가입자가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희망키움통장Ⅰ
통장가입자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내일키움통장 신청자(자활참여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청년)가 ~~

청년저축계좌 신청자(청년)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3 11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

으로 인정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

리 사업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 제한적 인정 기간 동안 요건 충족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지원 

4 15

1 일반 적립중지(6개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

1 일반 적립중지(12개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전신청*에 의해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미지원)

  * 적립중지 개시일 및 적립중지 취소는 희망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신청

필요시 잔여 기간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단, 적립중지 12개월은 본 지침 시행일 이후(’26.1.31∼) 

신청 건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 신청 건은 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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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1 일반 적립중지(6개월)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저축 가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제외)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군입대 등 2년 적립중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사업안내 참조

1 일반 적립중지(12개월)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저축 

가능(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제외)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는 군입대 등 2년 적립중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사업안내 참조

6 15

2
군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 (중략) ~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신청 및 기간 연장 가능(총 2년 범위 

내)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단, 해당사유에도 불구하고 적립중지 신청 없이~(중략)

  * 해당 사유 발생시 서류 증빙 필요(입영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2 특별 적립중지(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 (중략)

  * 1회에 한해 신청기간 만큼 적립이 중지되며, 적용 

이후 중지기간 마감 전 취소 가능하나 변경 또는 

잔여기간 사용 불가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특별 적립중지(2년) 

가능,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사업안내 참조

단, 해당사유에도 불구하고 적립중지 신청 없이 1회에 

한해 저축 유지 선택 가능(최대 2년까지)

  * 해당 사유 발생 시 서류 증빙 필요(입영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하며 희망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신청

특별 적립중지(2년) 사용과 별개로, 요건 충족 및 필요 

시 일반 적립중지(12개월) 사용 가능  

7 20

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 시 업무 처리 요령

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란? 

.........

지역자활센터 처리방법

1. 가입자 본인에게 대체계좌* 제출 

통지･접수･확인 후

  * 본인의 계좌제출이.......

2. 자활정보시스템 해지관리 

메뉴에서.......

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 시 업무 처리 요령

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란? 

.........

계좌 오류 시 처리방법

  ※ 지역자활센터(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활참여자 처리), 개발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활 미참여자 처리)

1. 가입자 본인에게 대체계좌* 제출 

통지･접수･확인 후

  * 본인의 계좌제출이.......

2. 자활정보시스템 해지관리 메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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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 주체별 계좌 종류

-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

4 참여 주체별 계좌 종류

-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

9

24, 

40, 

52, 

70

(3)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 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3)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 하고, 당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중앙 

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10

24, 

40, 

53, 

71

(4)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4)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 

하고, 당월에도 참여하여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 시 당월분에 대해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11 30

3 대상자 전출입 발생 시 행정 절차 

(전입 지자체) 전입사실을 통보 받으면, 행복e음~

(중략) ~ 변동정보 전송 처리

  * 전입 발생시, 행복e음은...(중략)...~ 관리 지원 

전출･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적립 절차

(희망저축계좌Ⅰ,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에 한함)

(중략)~~

3 대상자 전출입 발생 시 행정 절차 

(전입 지자체) 전입사실을 통보 받으면, 행복e음~

(중략) ~ 변동정보 전송 처리

  * 전입 발생시, 행복e음은...(중략)...~ 관리 지원 

신청자 상태 값에 따른 

행복e음 관리행정동 변경 절차

(접수 전) 관리행정동 변경된 기관(전입기관)에서 

소득재산조사 진행

  * 온라인 신청 건의 경우 접수대기일 경우에만 

변경 가능

(접수 후) 접수기관에서 소득재산조사/결정

처리 및 적합 여부 통보 후 전출처리

  * 접수 후 행복e음에서 관리행정동 변경 불가

전출･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적립 절차

(희망저축계좌Ⅰ,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에 한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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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류방지 불가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 불가 

5 압류방지 불가 

자산형성지원사업 본인적립금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 

불가 

13 35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 기준2)

(기준 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유지

기준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소득하한 100,000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2)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근로․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14 39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요건) ~(중략)~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당월 소득 기준)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요건) ~(중략)~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생성 당월의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

15 43

6. 지급 및 환수기준

1. 지급

(만기지급) …

  -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

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단, 자활사업 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

   (중략)...

지급을 받기 위해 임의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 인정 불가 

6. 지급 및 환수기준

1. 지급

(만기지급) …

  -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

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단, 자활사업 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

   (중략)...

지급을 받기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 인정 불가

가입 유형에 따른 탈수급여부 예시

➊ 유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여부로 판단 

  (ex1) 생계·의료급여 수급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로 
생계·의료수급 미수급

  (ex2) 생계·의료급여 수급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자활급여 특례수급(의료급여 수급 유지) 중

❷ 유형(기준 중위소득 40%초과) 예외적 생계·의료 
수급자(ex.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여부로 판단

  (ex) 자활급여 특례수급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특례수급 벗어나서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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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저축계좌1 일부지급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지급

- 유예기간(6개월) 이내 지자체 판단에 따라 탈수급이 

어렵거나 가입자 요청의 경우, 일부지급 진행 가능

2. 희망저축계좌1 일부지급

통장 만기일(3년)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만기일 

이후 유예기간*(6개월) 이내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

장려금 일부지급

- 지자체 판단에 따라 탈수급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자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해지 신청 완료. 단, 기한 

내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에서 직권해지 처리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17

45, 

57, 

74, 

86

[표] 아래 설명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안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표] 아래 설명

*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 

지자체(또는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

18
46, 

57

4.해지 절차

w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4.해지 절차

w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삭제) 제출

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19

45,

57,

74,

100

해지 사유 및 적용금리(표)

만기 지급 적용금리: ∙ 최초 약정이율

  *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해지 사유 및 적용금리

만기 지급 적용금리: ∙ 최초 약정이율

  * 만기 1월 후까지 적용(삭제)

20
46, 

58

구분 지역자활센터

지급

∙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가입자로부터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접수 및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

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

계좌 확인) 안내

일부

지급

∙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가입자로부터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접수 및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

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

계좌 확인) 안내

구분 지역자활센터

지급

∙ 만기 해지 대상자 해지 절차 개별 안내문 송출

∙ 신청서류(해지신청서) 접수‧확인

∙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내역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일부

지급

∙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가입자로부터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접수 및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

(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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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2)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유지기준3)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3)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2)

(기준 

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3)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3)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22 55

1 지급

(만기지급) -(중략)-

(중도지급) 사유 발생시 -(중략)-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ʻ̒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ʼ̓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중략)-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가입 가구가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지급 요청,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1 지급

(만기지급) -(중략)-

(중도지급) 사유 발생시 -(중략)-

- 해지가 결정된 달은 사유가 발생한 달을 의미, 따라서 

업무처리 상 누락으로 사유를 사후에 발견한 

경우에도 중도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

   ※ ʻ̒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ʼ̓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중략)-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가입 가구가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시(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3 56

2 환수

통장가입 기간동안~ 

- (중략) - 

사업 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2 환수

통장가입 기간동안~ 

- (중략) - 

사업 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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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지사유 지 급 액

환수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하

였으나,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
이자
(근로소득장
려금+정책대
상별 추가지
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구  분 해지사유 지 급 액

지급

만기 ∙ 생략

∙ 본인적립금+
이자
(근로소득장
려금+정책대
상별 추가지
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중도
∙ 생략
∙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시 (중략)

환수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하

였으나,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25
59,

76

7 확인조사

시군구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 실시

- 공적자료 우선하여 -(중략)-

7 확인조사
시군구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 실시

- 공적자료 우선하여 -(중략)-

  * 적립중지 기간은 확인조사 대상기간에서 제외 

26 61

1 가입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①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략-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인 청년

1 가입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①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략-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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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2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2)

(기준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유지기준3)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2)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2)

(기준 

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3)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2)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8 65 신설 4. 청년내일저축계좌 보장가구 산정

29 66
4. 가입 및 지원 절차

신청: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4. 가입 및 지원 절차

신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

30 73

1 지급

(만기지급) -(중략)-

(중도지급) 사유 발생시 -(중략)-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ʻ̒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ʼ̓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1 지급

(만기지급) -(중략)-

(중도지급) 사유 발생시 -(중략)-

- 해지가 결정된 달은 사유가 발생한 달을 의미, 따라서 

업무처리 상 누락으로 사유를 사후에 발견한 

경우에도 중도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

  ※ ʻ̒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ʼ̓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31 75

3. 해지절차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

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

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3. 해지절차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기한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로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시군구에서 직권

해지 처리 

* 예시) 만기일 26년 5월 20일인 경우 제출기한

26년 5월 20일 ~ 2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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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5

구분
기관별 역할

가입자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급

∙ [서식 4] 해지 신

청서, [서식 5] 적

립금 지급 요구서 

및 [서식 9] 자금

사용계획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 

광역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로 

접수

∙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알

림을 통해 만기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

(중략)

∙ 오프라인 제출한 

가입자에 한하여 

해지 신청서, 적

립금 지급 요구

서, 자금사용계

획서 검토

(중략)

∙온라인 제출한 가

입자에 한하여 해

지 신청서, 적립

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검토

(중략)

| 해지처리 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별 역할

가입자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급

∙ [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9]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관할 

읍 면 동 또는 

복지로로 신청

∙ 통장 만기인 경우 

: 행복e음 자격

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교육이수 여

부 확인

(중략)

∙ 자활사업 참여 

가입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수익금  

등 자활정보시스

템에서  확인 처리

∙ 장기미저축, 장기

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 송부

업무 지원

| 해지처리 기관별 역할

33 78

[참고] 필수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목록

o 해당자만 제출 > 가구특성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참고] 필수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목록

o 해당자만 제출 > 가구특성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 

등본

34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 통장 내용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 사업 종료로 해당 페이지 

삭제 

35 81

2. 근로소득장려금

(최대근로소득장려금) 724,000원*

  *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1,608,113원) x 45%

2. 근로소득장려금

(최대근로소득장려금) 772,000원*

  *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1,714,892원) x 45%

36 95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유지기준2)

(소득상한)
3,517,747 3,517,747 3,517,747 4,268,441 4,975,734 5,645,364 6,291,900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2)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

(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까지 지원 가능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유지기준2)

(소득상한)
3,751,325 3,751,325 3,751,325 4,546,317 5,289,703 5,989,166 6,660,605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2)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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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진행) 광역자활센터는 ~

(중략) 

- 광역자활센터는 교육 종료 후 ~

5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진행) 광역자활센터는 ~

(중략) 

- 광역자활센터는 교육 종료 후 ~

-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상담 서비스 연계로 

대면‧비대면 상담 가능. (이수시간: 전문상담 최대 

1시간, 종합재무설계 최대 2시간 인정)

38

116

~

117

① 전문상담 : 종합진단지 활용을 통한 노후준비 

4대 영역 진단･상담 및 실천과제 제시
※ 상담 횟수 : 1회 이상

※ 소요 시간 : 평균 30~40분

※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

(중략)

② 종합재무설계 :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재무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상담 횟수 : 1회 이상

※ 소요 시간 : 1회당 평균 60~120분

※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

① 전문상담 : 종합진단지 활용을 통한 노후준비 

4대 영역 진단･상담 및 실천과제 제시
※ 상담 횟수 : 1회 

※ 소요 시간 : 1시간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

(중략)

② 종합재무설계 :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재무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상담 횟수 : 2회

※ 소요 시간 : 2시간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

신청방법

(전화) 상담 희망 지사 또는 관할 지사로 직접 전화 

신청

(신청서 제출) 교육 후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하여 국민연금 전문 강사에게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csa.nps.or.kr)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진단‧상담서비스>  노후준비 

상담예약>지역‧지사, 방문일자 및 희망상담시간 선택하여 

상담예약 신청

(신청서 제출) 생략

인정시간

상담 1회는 희망저축계좌Ⅱ 집합교육 1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 전문상담, 종합재무설계 각 최대 1회(1시간) 인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ʻ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ʼ* 지역자활센터로 제출

* 확인서는 [참고2] 참조

인정시간

상담 1회는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이수 1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 전문상담 1회(1시간), 종합재무설계 2회(2시간) 인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는 가입자에게 발급

* 확인서는 [참고2] 참조



xviii

연번 페이지 2025년 지침 내용 2026년 개정

교육 후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교육 대상자 중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신청서 
인계

국민연금 전문강사가 신청서 취합 후 해당 지사로 

인계

상담일
시 예약

신청서를 인수한 국민연금 전문상담사가 신청서 상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일시 예약

* 교육 미실시 지역에 상담이 일시적으로 폭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상황 확인 

상담
예약 상담일에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내방 또는 

비대면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 상담

신청서 

작성

교육 대상자 중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신청서 
인계

국민연금 전문강사가 신청서 취합 후 해당 

지사로 인계

상담일시 
예약

신청서를 인수한 국민연금 전문상담사가 신청서 상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일시 예약

* 교육 미실시 지역에 상담이 일시적으로 폭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상황 확인 

상담
예약 상담일에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내방 또는 

비대면 (PC 또는 모바일) 상담

국민연금 전문상담사는 40개 지사에만 배치되어 
있어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으나, 온나라 
pc영상 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함

<참고> 전문상담사 배치(40개) 지사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도봉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관악구, 서울 구로구, 서울 강서구, 
고양시, 남양주시, 인천 남동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처인구, 안양시, 성남시 분당구, 부천시, 춘천시, 강릉시, 
세종시, 대전 서구, 대전 대덕구, 청주시, 천안시, 충남 
예산군, 광주 광산구, 전주시, 익산시, 목포시, 순천시, 
제주시,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구미시, 포항시, 부산 
연제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국민연금 전문상담사는 40개 지사에만 배치되어 
있으나,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함

<참고> 중략

40 127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환수 관련 오프라인 제출한 가입자에 한하여 제출

서류(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

서) 접수 및 검토 후 지자체 전달(자활정보시스템 확정

처리 불요, 희망e음을 통한 서류 전달)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중 자활참여 이력있는 

대상자는 내일키움수익금 환수처리 등 추가 해지 지원 

필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환수 관련 오프라인 제출한 가입자에 한하여 제출

서류(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

서) 접수 및 검토 후 지자체 전달(자활정보시스템 확정

처리 불요, 희망e음을 통한 서류 전달)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중 자활참여 이력있는 

대상자는 내일키움수익금 환수처리 등 추가 해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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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30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관리

∙ (가입자 관리) 가입자 명단 관리, 문의 응대, 모바일 

알림(미납자 관리, 만기도래자 해지안내 등) 및 계좌 

유지 지원 관련 사항 지자체 협력 등

∙ (해지지원) 장기 미저축, 장기 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 송부 및 업무지원, 지급/환수 관련 

온라인 접수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서류(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접수 및 검토 

후 지자체 전달(자활정보시스템 확정처리 불요, 제출서

류 공문을 통해 시군구로 서류전달)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관리

∙ (가입자 관리) 가입자 명단 관리, 문의 응대, 모바일 

알림 등 미납자 관리, 만기도래자 해지안내 등) 및 

계좌 유지 지원 관련 사항 지자체 협력 등

∙ (해지지원) 장기 미저축, 장기 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 송부 및 업무지원

43 155

[참고3] 희망저축계좌Ⅱ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

사용)

o 심사기준 > 가구특성 

  : ▪한부모가정 또는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참고3] 희망저축계좌Ⅱ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

사용)

o 심사기준 > 가구특성 

  : ▪한부모가정 또는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

44 157

대상 적격 여부 > 자격요건 충족여부

② (차상위초과)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원 

중 월 소득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이면서 19세~ 

34세인 자

삭제 및 배정된 점수에 맞게 배점 점수 수정 

45 157

[참고5]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

심사용)

o 심사기준 > 가구특성 

  : ⑦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⑧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참고5]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

심사용)

o 심사기준 > 가구특성 

  : ⑦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

⑧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

46 [서식5]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 해지절차 매뉴얼에 따라 구비서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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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2 추진  경과

2010. 희망키움통장(생계･의료수급가구) 사업수행기관 지정(중앙자활센터)

2013.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도입

2014. 희망키움통장Ⅱ(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도입

2018. 희망･내일키움통장 통합 사업수행기관 지정(중앙자활센터)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 청년) 도입

2020.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도입

2022.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하반기)로 사업 개편

2026.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로 가입 대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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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형성지원사업  유형

가입대상에 따라 (개편 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개편 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구분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가 가능하므로 

일부라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 과거 환수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단, ’22년 통장사업 개편 이후 지원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신규참여 가능하며, 희망 

저축계좌Ⅰ･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 개편 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급자/차상위통장 1회씩 기회 부여, 

내일키움통장은 신규 3개 통장 가입 기회 부여

|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개편 후>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만 15~39세)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3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2장 공통사항의 추가지원금 참조)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희망저축계좌Ⅱ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원), 2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 지원으로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신규모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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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생계･의료

수급 가구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39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

(만15세~39세)

본인저축 월 5/10만원 월 10만원 월 5/10/20만원 - 월 10만원

정부지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 1:1

(월 최대10만원)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월 30만원

기타지원 민간매칭금 없음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민간매칭금

근로소득공제금
없음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825만원

(최대 3,236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20만원 저축시)

2,268만원

(최대 2,340만원) 

+ 이자

2,088만원

(최대 2,876만원) 

+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최대 

1,440만원+이자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 시장 

취･창업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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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가능 여부 개요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타가구원 가입자 타가구원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희망키움

통장Ⅰ

(가구)

참여중 × × ×

지급 × ○ ○

일부지급 ○(1회) ○ ○

환수 ○ ○ ○

희망키움

통장Ⅱ

(가구)

참여중 × × ×

지급 ○ × ○

환수 ○ ○ ○

내일키움

통장

(개인)

참여중 × × × ○

지급 ○ ○ ○ ○

일부지급 ○ ○ ○ ○

환수 ○ ○ ○ ○

청년희망

키움통장

(개인)

참여중 × × × ○

지급 ○ ○ × ○

일부지급 ○(1회) ○ ○ ○

환수 ○ ○ ○ ○

청년저축

계좌

(개인)

참여중 × × × ○

지급 ○ ○ × ○

환수 ○ ○ ○ ○

희망저축

계좌Ⅰ

(가구)

참여중 × × × ○

지급 × ○ ○ ○

일부지급 ○(1회) ○ ○ ○

환수 ○ ○ ○ ○

희망저축

계좌Ⅱ

(가구)

참여중 × × × ○

지급 ○ × ○ ○

환수 ○ ○ ○ ○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인)

참여중 × ○ × ○ × ○

지급 ○ ○ ○ ○ × ○

환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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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가능 여부 판단 시 참고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별 중복지원여부 판단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예1) 희망저축계좌Ⅰ에 참여중인 가입자 외 타가구원이 청년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

- (예2) 가구 내 청년이 3명일 경우 3명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보장가구원 내 타가구원의 명의로 가입을 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및 가입자 모두 타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예시) 청년저축계좌 신청자: 김자산(본인) 가입자: 김형성(자녀) → 김자산, 김형성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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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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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자

각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모집일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자로 선정된 자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구 분 지원기준 지자체

희망저축계좌Ⅰ
통장가입자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청년)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청년이 속한 지자체)

청년저축계좌 신청자(청년)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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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가입 신청 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참여 가능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과정, 근로유지형 사업단 포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 제한적 인정 기간 동안 요건 충족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는 유지기간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더라도 근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세부내용 3. 중복관리 대상사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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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관리  대상사업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예정)한 사실이 

있거나 참여(예정) 중인 자(가구)는 중복 참여 불가(참고: 중복 참여 불가 사업 리스트)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비슷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이나 중복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참고: 중복 참여 가능 사업 리스트)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 등 

대상자 선정 이후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즉시 참여 중단 처리되며, 적립된 

지원금은 미지급

- 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더라도 지원받은 이력이 없거나 동시 참여 

중 타 사업 중단(포기) 시 계속 참여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이력은 중복수혜 관리의 목적으로 지자체 및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 중복참여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시, 해당 사업 운영기관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문의하여 확인 가능



13

| 중복 참여 불가 사업

번호 사업구분 시행기관

1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

3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통일부

4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특별시

5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서울특별시

6 중증장애인이룸통장 서울특별시

7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광역시

8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부산광역시

9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부산광역시

10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11 드림for청년통장 인천광역시

12 행복씨앗통장(청년발달장애인) 인천광역시

13 청년비상금통장 광주광역시

14 청년13(일+삶)통장 광주광역시

15 청소년 한부모 더불어행복통장 광주광역시

16 청년희망통장 대전광역시

17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광역시

18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대전광역시

19 세종시 청년 미래적금 세종특별자치시

20 청년 노동자 통장(구.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21 청년연금 경기도

22 청년마이스터통장(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23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

24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충청남도

25 반짝자립통장(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충청남도

26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전라남도

27 경북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경상북도

28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제주특별자치도

29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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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참여 불가

| 중복 참여 가능 사업

번호 사업구분 시행기관

1 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부

2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23년 신규가입자부터 가능)

3 꿈나래통장 서울특별시

4 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5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6 한부모가정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대한사회복지회

7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신용회복위원회

8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금융과행복네트워크

9 행복더하기(북향민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북한인권정보센터

10 목돈마련응원매칭 금융산업공익재단/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11 청년목돈마련 응원매칭 금융산업공익재단/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 이 외에도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참여 가능

번호 사업구분 시행기관

30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제주특별자치도

31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특별자치도

32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강원특별자치도

33 으뜸관악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34 행복드림통장 경기도 성남시

35 양평愛청년통장 경기도 양평군

36 부안군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37 청년자산형성통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38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전라남도 순천시

39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전라남도 영광군

40 창원 청년 내일통장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41 청년종자통장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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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립중지

1 일반 적립중지(12개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전신청*에 의해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

* 적립중지 개시일 및 적립중지 취소는 희망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신청

필요시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단, 적립중지 12개월은 본 지침 시행일 이후(’26.1.31∼) 신청 건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 신청 건은 소급적용 불가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저축 가능(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제외) 

2 특별 적립중지(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이내)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자동 연장*

* 1회에 한해 신청기간 만큼 적립이 중지되며, 적용 이후 중지기간 마감 전 취소 가능하나 변경 또는 잔여기간 

사용 불가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특별 적립중지(2년) 가능,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사업안내 참조

단, 해당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립중지 신청 없이 적금 납입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 적립중지 신청 없이 1회에 한해 저축 유지 선택 가능(최대 2년까지) 

* 해당 사유 발생 시 서류 증빙 필요(입영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하며 희망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신청

특별 적립중지(2년) 사용과 별개로, 요건 충족 및 필요 시 일반 적립중지(12개월)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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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자 특별 적립중지(2년) 선택사항

❶ 적립중지(2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자(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 ‘적립중지(2년)’ 기간 중 가입자 요청으로 적립중지취소 할 수 있지만 이후 재요청 및 잔여기간 사용 불가

❷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적금 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 본인희망으로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저축 유지 선택 가능

  ※ 단,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저축 유지하는 대상자는 매월 본인 저축 필수(본인 저축 누적 12개월 미납 시 환수해지 

대상이 되며, 적립중지(2년) 소급적용 불가)

적립중지 시 필수 유의사항

가입자가 직접 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제출하고, 지자체에서는 적립중지(신청/철회/취소) 신청서를 반드시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신청/철회/취소) 등록

  - 행복e음 미등록 시 적립중지(해제) 설정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 절대 불가   

  - 적립중지 기간 중 본인적금 납입 불가하며 통장만기일자가 연장되지는 않음

  * 1월 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적립중지 신청 후 가입자 의사에 따라 적립중지를 철회/취소하는 경우, 가입자는 적립중지 철회/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제출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드시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

  - (적립중지철회) 적립중지를 신청하였으나 적립중지 개시일 전에 철회하는 경우 

  - (적립중지취소) 적립중지 기간 중이나 당초 신청한 적립중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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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좌  운영

1 대상자 선정 후 계좌 개설 순서

| 사업주체별 계좌개설 순서 및 내용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입력･확정하면 금융

기관에 대상자를 연계 등록

- 신청·접수 정보 전송 시 사례관리기관 지정 필수

* 확정전송 후 금융기관 정보송신(등록)까지 최대 

1시간 소요

* 행복e음 송신결과 반영 1일 소요

가입자

신규 통장 개설하고 1회 적금액 입금

- 적금 신규 개설

- 적립금 자동이체(1~20일), 해지 시 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입출금 계좌 개설

* 지자체 담당자 대리 접수 시 대상자의 은행거래

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대상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 가입월 통장 미개설시 가입자로 인정 불가, 신규

개설 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첫 월 미저축시 

가입 인정 불가)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지원금 적립계좌 

개설요청

- 적립식 계좌는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자동 관리됨

* 적립계좌는 환수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가입자명 부기)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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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축 및 지원금 생성･입금

| 월간 일정 및 주체별 업무내용

가입자

가입자 저축(전월 23일~당월 22일)

∙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시군구 /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매월 23일~27일)

∙ 가입자별 본인적금 입금내역 근거로, 통장별 지원금 생성 기준에 따라 적립금액 생성

  - 시군구 : 희망저축계좌Ⅰ,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전송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은 생성 및 적립 동시진행

  - 개발원 : 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본인저축 시 

자동매칭) 내일키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생성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지원금 적립(매월 28일~31일)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지자체별 예탁금 계좌 등에서 개인별 지원금 적립 

계좌에 입금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적립정보 제공(익월 1일~10일 이내)

∙ 전월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등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광역･지역자활센터에 적립결과 제공

지역자활

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입금(익월 1일~15일 이내)

∙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매분기 매출정산 시 금액 산정하여(자활정보시스템 매출정산)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에 개별 입금

시군구
∙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가입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등의 입출금내역을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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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좌 해지 시 지원금 지원 절차

| 계좌해지 순서 및 내용

시군구
∙ 해지 대상자 및 해지유형을 결정 후 행복e음을 통해 해지지원금구분, 지급요청금액, 환수요청금액, 

해지사유를 등록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에 전송

지역

자활센터

∙ 증빙서류 등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확인 처리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지원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시스템 처리 생략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계좌 해지

- (환수) 입출금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반납 계좌로 입금, 탈수급장려금 등 

기타재원은 입출금계좌를 거쳐 해당 지원금별 운영계좌로 입금

- (지급) 지원금별 입출금계좌를 거쳐 가입자 입출금계좌로 입금

    * 해지완료 시 SMS(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은행
∙ 해지승인내역(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계좌 해지결과) 최종 확인 후 가입자 적금계좌 해지 

처리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 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및 시도에 보고

* 지원금 지원 세부기준은 각 사업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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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 시 업무 처리 요령

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란? 

: 가입자가 지원금을 받을 입출금계좌가 해지되는 등 입금이 불가능한 상태

- 계좌 진위여부 오류 : 자활정보시스템 해지관리 메뉴에서 해지처리 전 지급입출금계좌에 대해 [진위여부] 

버튼 클릭 시 ‘×’로 표시되는 경우(은행을 통한 결과 회신)

  * ‘-’로 표시되는 경우는 지급금액이 없으므로 진위여부 확인 처리 생략 가능

- 지급오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최종 해지(지급) 시 입금오류 난 경우

계좌 오류 시 처리방법

  ※ 지역자활센터(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활참여자 처리), 개발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활 미참여자 처리)

1. 가입자 본인에게 대체계좌* 제출 통지･접수･확인 후

  * 본인의 계좌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족명의 계좌 제출가능(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관련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보장가구 범위 상 대리인인 경우 지자체 확인공문으로 대체)

2. 자활정보시스템 해지관리 메뉴에서 계좌소유 구분, 계좌번호 변경 및 계좌사본과 관련 서류 업로드하여 

저장. 지급오류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장사본 첨부하여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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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 주체별 계좌 종류

가입자

본인적금계좌

∙ 가입자가 본인 적금을 적립하는 계좌

∙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1) 가능 (개편전 사업 적용 불가)

∙ 지자체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 해지확정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해지허가 SMS 

수신 후 해지･출금 가능

본인

입출금계좌3)
∙ 지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계좌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지원금

적립계좌4)

∙ 지원금 생성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이 적립되는 계좌

∙ 근로소득장려금 외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 시 적립･지원

* (희망저축Ⅰ) 근로소득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희망저축Ⅱ) 근로소득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청년내일저축) 근로소득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근로소득

공제금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 청년희망민간매칭금

(청년저축) 근로소득장려금

∙ 임의출금이 제한되며, 본인적금 만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의 추가지급 등 

변경된 금액의 지급처리를 위해 72개월로 개설

예탁계좌 ∙ 시군구별 예탁 받은 근로소득장려금을 관리하는 계좌

반납계좌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가 환수될 경우,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계좌(당해

년도) 및 반납계좌(과년도 및 이자 등)로 환수금이 입금됨

지원금별

입출금계좌5)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가 해지되어 지급･환수되기 전 적립금이 거쳐 가는 계좌

지자체

근로소득

공제금

환수계좌

∙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가 환수 되었을 때 발생한 금액을 이체 받는 계좌

∙ 기존 계좌 변경필요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공문요청(변경처리 없이 기존 계좌 

해지 시 환수금 입금이 불가하므로 사전 변경요청 필요)

1)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지원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시스템 처리 생략

3) 지원금이 지급되는 계좌이므로 가입자가 지급 전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필요. 지급 전 해지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체계좌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입력 등 지급 소요시간 증가

4)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중 개발원과 계약한 시군구에 한해 지자체 추가지원금 계좌 적립‧지원

5) 금융실명거래법 등에 의해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개설･해지할 경우 근거계좌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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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정책대상별 각 추가지원금 지급기준 충족 시 지원

구분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민간매칭금

희망저축계좌I X O O O X

희망저축계좌II X X O O X

청년내일저축계좌 O O O O X

청년희망키움통장 O X X X O

청년저축계좌 X X X X X

(1) 근로소득공제금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6)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공제7)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

(공제금 생성)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공제금 생성하여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 당월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월 근로･사업 소득이 소득하한(10만원) 초과 및 본인적립액 

저축 시 생성

* 생계급여 미지급, 적립중지 기간, 소득하한(10만원) 이하 또는 본인적립액 미 저축시 공제금 미생성

6)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7)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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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정보는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공제금 적립)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공제금 적립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팀에서 처리(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참고)

(공제금 해지)

- (지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지원 처리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 (환수) 해지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금 환수처리(자동입금)

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처리 절차

①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저축계좌Ⅰ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②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절차안내 참조

③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통장 사업팀은 근로소득공제금 적립 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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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수급장려금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탈수급 기준은 p.43 “탈수급”요건 준용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 

계좌 생성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및 지급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3)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하고, 당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하며,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생성 및 적립기준은 해당 사업안내 참조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생성 및 적립) 지급 승인 시 ʻ중앙자활자금ʼ에서 일괄 적립

* 매월 행복e음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하므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 승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내일키움장려금 생성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4)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 하고, 당월에도 참여하여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 시 당월분에 대해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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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하고, 분기별 정산 시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 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 

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후 적립내역 시군구에 보고

- 사업단 해체 시에는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 

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추가지급/추가환수) 계좌 해지 후에도 추가지급 및 추가환수 필요 시

- (추가지급)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입출금계좌 별도 이체 처리

- (추가환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환수금 입금 처리

* (지자체) 행복e음 ‘해지후정산’처리,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추가환수 반납처리’ 후 환수금액 이체처리

해지 시 업무처리 절차

❶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 시군구 보고

* 내일키움수익금 관련 해지후정산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❷ (시군구) 해지 확정

❸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지급액 입력

❹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지급 및 해지 실행

  - (지급)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입금, 환수금 취합 후 익년도에 시도* 정산 보고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의 지자체별 환수계좌

   * 시군구는 시도에서 보고자료 공유

❺ (시군구)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반납처리

   - (통장사업 담당자)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담당자 공유

   - (자활기금 담당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으로 반납* 요청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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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 익년도 한국자활 

복지개발원에서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반납처리, 지역자활센터는 매출관리 분기정산 

별도 보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중인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는 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로 관리되어, 자활근로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하더라도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참여 사실 확인 불가하여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계좌 개설 누락  

⇒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징구 및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계좌 생성 필요(미제출 시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지원불가)

행정처리절차

① (참여자) 시설수급자는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제출하여 자활근로 여부 알림

   * 자활사업안내Ⅰ [서식 23]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활용

② (시군구) 자활근로 중인 시설수급자의 참여 이력을 분기별 개발원으로 공문 발송

③ (개발원) 시군구 공문 접수 후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계좌 생성, 장려금 적립 정보 생성

④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중인 시설수급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정산

(5) 민간매칭금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지원내용)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외 민간 재원에 의한 추가지원금으로 본인 적금이

납입된 달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의 매칭 비율에 따라 지원하되 탈수급 해지(지급)시 지급

(6)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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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적립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지 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를 지출증빙 서류로 제출

증빙자료는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초 사용계획과 

해지 시 실제 증빙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정한 적립 용도에 해당하면 

인정(목적 중복 사용 가능)

(예) 가입 당시 주택구입 계획 → 지급 시 창업자금 및 교육자금으로 사용 가능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하고 벌칙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 통장가입자/신청자 명의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필수 제출토록 하고, 개명한 

경우에는 개명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초본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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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예시

❶ 주택구입 및 임대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주택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월세, 주택 유지 및 보수(견적서)와 관련된 계약서, 

이체확인증(통장사본), 영수증 등

  - 국토부가 시행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상환 관련 영수증 등 

❷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유치원,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외국 교육기관, 사설 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납입확인서

  * (특수학교)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 교육･기술훈련에 필요한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대입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❸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대여업 등 영업용 차량과 세법상 업무용 차량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차, 

화물차, 1톤 이하 트럭, 및 기타 상용차(개인택시, 택배용소형차량 등)

❹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 : ISA 계좌상품 가입*,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상품** 가입,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및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

  * 지역자활센터는 통장 지급 예정자가 ISA 계좌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 확인서(서식 4호활용) 발급. 단, 

통장 가입자 및 가구원이 ISA 계좌 상품가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사전 확인 필요

  ** 통장 가입기간부터 증빙서류 제출 시까지 유지하고 있는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예금 상품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능), 단 통장 가입기간 중 만기가 지난 적금상품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 동안 납입한 적금금액 인정 가능

  *** 국민연금･고용･건강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결혼자금,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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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예시

이행계획서 제출 시 ISA 가입 관련 업무 처리 지침안내

∙ (가입자)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이행계획서 제출 및 ISA 가입 의사 표명

∙ (지자체) 해지승인(지급)

∙ (지역자활센터) 희망･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급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자활정보시스템에 

해지확정 처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해지실행 및 지원금 지급, 해지허가 SMS 발송

∙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장려금 해당 금액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 (계좌사본 등) 지역자활센터 제출

∙ (지역자활센터) 14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종료

14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지자체에 해당내용 보고

∙ (지자체) 14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한 것으로 간주, 지원금 회수 및 벌칙*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9조)

7 기타  운영  사항

1 중도 인출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하여 만기 이전 본인 적립금액 범위내(최소 

10만원 제외) 1회 중도 인출 가능(금융기관 직접 신청) 

2 임의 입출금 제한

적립기간 중 각 계좌(가입자 본인적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일체) 임의 중도 

해지 불가, 각 계좌 신규와 동시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등록

- 은행 영업점에서 해당 지급정지를 임의 해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제한

지자체의 해지승인 및 지역자활센터 해지확인* 후 지급정지 등록 해제, 지급처리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지원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시스템 처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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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전출입 발생 시 행정 절차

(전출 지자체) 행복e음을 통해 매월 전출현황을 파악하여 대상자 변동관리에서 대상자를 

전출처리(매월 15일까지)

* 자활참여자의 경우 지자체에 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보고를 포함한 전출사항을 보고하고 전입 지역자활 

센터에 통지(매월 15일 기준)

전출･입 시 대상자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송부(전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 전입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 (관련서류) 가입당시 관계서류 사본 보관, 원본을 전입지자체로 송부(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공문 첨부도 가능),

근로소득장려금･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월별 지급 내역(금액, 횟수, 기타 특이사항), 기타 관련서류

  * 탈수급장려금, 민간매칭금은 전출 지역자활센터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전입 지역자활센터로 내역 송부

자활참여자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관리대장을 정산보고 받아 확인 후 전입할 시군구에 내역 

송부, 지역자활센터는 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적립

(전입 지자체) 전입사실을 통보 받으면, 행복e음 대상자 변동관리에서 대상자 전입사실을 

확인(해당 월에 지자체가 생성해야 할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정보 파악)하고, 

사례관리기관 변경 및 변동정보 전송 처리

* 전입 발생시, 행복e음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쉽게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기능 제공, 누락되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없도록 관리 지원

신청자 상태 값에 따른 행복e음 관리행정동 변경 절차

(접수 전) 관리행정동 변경된 기관(전입기관)에서 소득재산조사 진행

* 온라인 신청 건의 경우 접수대기일 경우에만 변경 가능

(접수 후) 접수기관에서 소득재산조사/결정처리 및 적합 여부 통보 완료 후 전출처리

* 접수 후 행복e음에서 관리행정동 변경 불가

전출･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적립 절차

(희망저축계좌Ⅰ, 청년희망키움통장에 한함)

대상자 전출･입 시, 전출등록 전(前)월 입금분까지 전출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생성

전출 지자체의 행복e음 전출등록이 완료된 이후의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전입 지자체에서 판단

- 전출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생성은 하였으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제 계좌적립 전 

가입자의 전출을 실행했다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전출 지자체가 승인한 내역을 근거로 해당 지자체의 

예탁금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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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장이율 및 연계제도

(본인 저축액에 대한 이자) 금융기관 요건에 따라 이율 적용

* 우대 요건 충족 시 최대 5%(상품별 우대 요건 및 이율 상이, 약관 참조)

희망저축계좌 Ⅰ, Ⅱ 가입자 대상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지자체는 가입자가 월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유지확인서 발급

* 국토교통부 ’26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사업 개요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지원내용) 매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 한도로 대출

(대출금리) 연 1.3%(우대형)･연 1.8%(일반형)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취급은행) 우리은행(문의처: 1599-0800), 신한은행(문의처: 1599-8000), KB국민은행(문의처: 1599-1771), 

NH농협(문의처: 1588-2100), KEB하나은행(문의처: 1599-1111)

(기타) 제도 변경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참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만기 지원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 연계

- 연 4.5% 고금리 제공, 최저 연 2.2% 저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 (’25년 하~)

5 압류방지 불가

자산형성지원사업 본인적립금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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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희망저축계좌Ⅰ

1 추진  배경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workfare) 필요

그러나 기존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 협소, 소액 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2 추진  체계

지역자활센터 : 사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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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Ⅰ

3 지원대상  및  내용

1 가입대상기준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근로･사업소득)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 구진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수급 가구의 

경우에도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충족시 가입 가능

[소득기준특례]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시설수급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넘는 경우에도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타법 의료급여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수급권 

신청 및 자격 획득 후 신청 가능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의 경우 보장가구 산정기준은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최대 가구원 수로 적용

예) 4인 가구에서 1명의 소득활동으로 인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가 생계급여는 분리(3명)보장받고, 의료급여는 

함께(4명) 보장받는 경우 4인으로 적용

2 가입 및 유지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 기준2)

(기준 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유지

기준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소득하한 100,000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2)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근로․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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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

- (소득하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월 10만원 이상, 6월 이상 연속 소득하한 미달 

시 중도 환수

-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최근 3월 평균 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 지급

* 단, 탈수급하지 않은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통장 유지 가능

3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❶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❷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❸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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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Ⅰ

4 가입  및  지원  절차

구분 대상 담당 업무

신청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Ⅰ 자가진단표’ 작성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 

제출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희망저축계좌Ⅰ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기타 필요서류

가입안내 및 

접수
읍면동

∙ 희망저축계좌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 (예시)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의료수급가구로 책정되어 중도지급 후 

희망저축계좌Ⅰ을 가입하는 경우 등

신청자 자격 

확인

읍면동

시군구

∙ 읍면동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 신청인의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중복가입 이력 확인 등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통장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등) 안내

  * 선정 즉시 통보하여 지연통보(계좌개설 기한 이후 참여 결정통지서 송달 등)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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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일정은 6장. 부록 참고

구분 대상 담당 업무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 통장 개설은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비대면(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으로 계좌 개설 가능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최소 1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가입대상자

∙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지원금 적립 

계좌 생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 계좌 생성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시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지원 금액 생성 후 적립정보 전송

  * 가입자 본인적립금 미적립 등 지원조건 미충족 시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한 적립실행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해지 처리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시군구) 가입자 해지신청서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해지승인

∙ (지역자활센터) 해지서류 안내 및 제출된 해지 서류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

에서 확인처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처리 및 SMS(문자)를 통해 해지 결과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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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Ⅰ

5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미저축자 관리 등 유의사항

당월 22일 경과 후 저축 시 익월 저축액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되지 않으므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입금 마감일 전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저축 독려

가입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에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안내 또는 미저축자 관리 
시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요건) 10만원 이상 저축 +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소득하한) 

이상 발생 시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생성 당월의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1) 탈수급장려금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탈수급 기준은 p.43 “탈수급”요건 준용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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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 

계좌 생성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및 지급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2)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하고, 당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생성 및 적립) 지급 승인 시 ʻ중앙자활자금ʼ에서 일괄 적립

* 매월 행복e음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하므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 승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내일키움장려금 생성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3)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 하고, 당월에도 참여하여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 시 당월분에 대해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 참고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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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Ⅰ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하고, 분기별 정산 시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 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 

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후 적립내역 시군구에 보고

- 사업단 해체 시에는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

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추가지급/추가환수) 계좌 해지 후에도 추가지급 및 추가환수 필요 시

- (추가지급)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입출금계좌 별도 이체 처리

- (추가환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환수금 입금 처리

* (지자체) 행복e음 ‘해지후정산’처리,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추가환수 반납처리’ 후 환수금액 이체처리

해지 시 업무처리 절차

❶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 시군구 보고

* 내일키움수익금 관련 해지후정산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❷ (시군구) 해지 확정

❸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지급액 입력

❹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지급 및 해지 실행

   - (지급)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입금, 환수금 취합 후 익년도에 시도* 정산 보고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의 지자체별 환수계좌

   * 시군구는 시도에서 보고자료 공유

❺ (시군구)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반납처리

   - (통장사업 담당자)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담당자 공유

   - (자활기금 담당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으로 반납* 요청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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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 익년도 한국자활 

복지개발원에서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반납처리, 지역자활센터는 매출관리 분기정산 

별도 보고

(4)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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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Ⅰ

6 지급  및  환수  기준

1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만기지급)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본인적립금 납입, 

탈수급 시

- (근로·사업소득)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선(월 

10만원) 이상 유지

- (적립 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단, 자활사업 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사업에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저축계좌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특례수급자(의료,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저축계좌Ⅰ 지급요건 충족 

∙ 자립지원 별도가구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보장가구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될 경우에만 탈수급으로 간주

∙ 지급을 받기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 인정 불가

가입 유형에 따른 탈수급여부 예시

❶ 유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여부로 판단 

  (ex1) 생계·의료급여 수급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로 생계·의료수급 미수급

  (ex2) 생계·의료급여 수급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자활급여 특례수급(의료급여 수급 유지) 중 

❷ 유형(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예외적 생계·의료 수급자(ex.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여부로 판단

  (ex) 자활급여 특례수급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특례수급 벗어나서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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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지급)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탈수급 시 확인사항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유예기간을 두고 6월 내에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소득을 

우선 적용

탈수급자 소득조사 시,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 (임시･일용･자영업자, 통장사본 등 

급여이체내역 반드시 첨부)를 3월마다(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지 여부 결정    

2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만기성공금) + 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통장 만기일(3년)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만기일 이후 유예기간*(6개월) 이내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지급

- 지자체 판단에 따라 탈수급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자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해지 신청 완료. 단, 기한 내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에서 직권해지 처리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만기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재참여는 가능하나, 만기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 만기성공금(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은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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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Ⅰ

3 환수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만기환수)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 중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중도환수)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시 중 1개 이상 

발생한 경우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만기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향후 재가입 불가

∙ 최초 약정이율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6월 유예

기간 내)하여 가구원 지급 요청 시

∙ 최초 약정이율

일부지급
∙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만기성공금)

∙ 본인적립금 + 이자 + 근로
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 나머지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

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내 해지 
신청서 미제출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중도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 본인적립금 12월 누적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 지자체(또는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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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지 절차

해지(철회) 신청서 제출 기한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로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시군구에서 직권해지 처리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해지처리 기관별 역할] 확인하여 즉시처리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전화, 우편 등)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을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

   -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

(중도직권해지)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가입 중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

(만기직권해지)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

구분
기관별 역할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지급

∙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탈수급 확인 후 행복e음 상 지급 승인 처리

∙ (만기 전 탈수급) 자격정보 변동(수급자→탈수급 변경) 
시 가입자에게 통장 유지의사 확인

∙ 만기 해지 대상자 해지 절차 개별 안내문 송출
∙ 신청서류(해지신청서) 접수‧확인
∙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내역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

에서 확인처리

일부
지급

∙ 만기 후 6개월 경과 후에도 탈수급 하지 못했을 경우(행복 
e음 자격 알림 확인) 행복e음 상 일부 지급 승인 처리

  * 만기성공금 수령 후 재가입자는 환수 처리하고, 만기 후 6개월 
이내에도 가입자 요청 시 일부지급 처리 가능

∙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가입자로부터 해지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환수
∙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 등을 통해 해지사

유 확인
∙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

∙ 가입자의 환수 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 승인처리 요청 
∙ 시군구의 환수 승인 후, 해당 가입자로부터 해지 신청서 접수 

및 검토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자체 통보 및 가입자에
게 최대한 안내하여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 해지처리 시 기관별 역할

5 사후관리

희망저축계좌Ⅰ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원 받은 후 수급 재신청 시 해당 지원금액은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



47

02

2. 희망저축계좌Ⅱ

희망저축계좌Ⅱ

1 추진  배경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2 추진  체계

∙ 매월 22일 저축

∙ 꾸준한 근로 활동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포털 이용

지역자활센터 : 사업안내지원, 자립역량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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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및  내용

1 가입대상기준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는 사업참여 불가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선정절차)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조사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 내역 등 대조)

(사업소득)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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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저축계좌Ⅱ

2 가입 및 유지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2)

(기준 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3)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3)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통장유지 가능. 

(1~3인 가구: 3인 가구 기준 적용, 4인 가구 이상: 해당 가구 기준 적용)

(유지기준) 

-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확인조사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지급

3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①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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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  및  지원  절차

구분 대상 담당 업무

신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작성

  * 신청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 제출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기타 필요서류

가입안내 및 

접수
읍면동

∙ 희망저축계좌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 (예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취･창업 등의 사유로 지급 후 희망저축계좌Ⅱ를 

가입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가 탈수급 후 희망키움통장Ⅰ을 지급받고 

희망저축계좌Ⅱ를 가입하는 경우 등

신청자 자격 

확인

읍면동

시군구

∙ 읍면동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중복가입 이력 등

∙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심사* 실시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사업이해도, 자립성공 가능성 등에 따라 선정 및 우선

추천 순위자 가점 부여(읍면동 심사결과 활용 가능)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 7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통장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등) 안내

  * 선정 즉시 통보하여 지연통보(계좌개설 기한 이후 참여 결정통지서 송달 등)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 



51

2.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일정은 6장 부록 참조

구분 대상 담당 업무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 통장 개설은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비대면(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으로 계좌 개설 가능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최소1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가입대상자

∙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지원금 적립 

계좌 생성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 지원금액 생성* 및 적립, 행복e음 전송(시군구에서 확인가능)

  * 가입자의 전출입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전출입 정보 반영 시점을 기준으로 

적립기준 지자체 변경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확인조사 시군구
∙ 연1회 이상 실시 및 자활정보시스템에 결과 전송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 또는 환수 안내

해지 처리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시군구) 가입자 해지신청서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해지승인

∙ (지역자활센터) 해지서류 안내 및 제출된 해지 서류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

에서 확인처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처리 및 SMS(문자)를 통해 해지 결과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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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미저축자 관리 등 유의사항

당월 22일 경과 후 저축 시 익월 저축액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되지 않으므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입금 마감일 전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저축 독려

가입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에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안내 또는 미저축자 관리 

시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22년~’24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매칭하여 지원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가입연차는 계좌 가입월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적용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1)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하고, 당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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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생성 및 적립) 지급 승인 시 ʻ중앙자활자금ʼ에서 일괄 적립

* 매월 행복e음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하므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 승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내일키움장려금 생성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2)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 하고, 당월에도 참여하여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 시 당월분에 대해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 참고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하고, 분기별 정산 시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 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 

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후 적립내역 시군구에 보고

- 사업단 해체 시에는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

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추가지급/추가환수) 계좌 해지 후에도 추가지급 및 추가환수 필요 시

- (추가지급)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입출금계좌 별도 이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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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환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환수금 입금 처리

* (지자체) 행복e음 ‘해지후정산’처리,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추가환수 반납처리’ 후 환수금액 이체처리

해지 시 업무처리 절차

❶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 시군구 보고

* 내일키움수익금 관련 해지후정산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❷ (시군구) 해지 확정

❸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지급액 입력

❹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지급 및 해지 실행

   - (지급)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입금, 환수금 취합 후 익년도에 시도* 정산 보고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의 지자체별 환수계좌

   * 시군구는 시도에서 보고자료 공유

❺ (시군구)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반납처리

   - (통장사업 담당자)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담당자 공유

   - (자활기금 담당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으로 반납* 요청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참조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 익년도 한국자활 

복지개발원에서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반납처리, 지역자활센터는 매출관리 분기정산 

별도 보고

(3)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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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  및  환수  기준

1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만기지급)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중도지급)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를 결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재가입 불가)

- 해지가 결정된 달은 사유가 발생한 달을 의미, 따라서 업무처리 상 누락으로 사유를 

사후에 발견한 경우에도 중도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

∙ (소득초과)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 (본인 사망) 가입자 사망 후 유예기간(1개월) 내 보장가구원 내에서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가입 가구가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시(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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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수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통장가입 기간동안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지자체(시･군･구)는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 지자체(또는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자금사용계획서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함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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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지사유 지 급 액 적용 금리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 향후 재가입 불가

∙ 최초 약정이율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초과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교육 이수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시

(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최초 약정이율 

환수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하였

으나,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이자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 지자체(또는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

3 해지절차

해지(철회)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기한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로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시군구에서 직권해지 처리

* 해지 사유 발생시 기관별 역할에 따라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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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전화, 우편 등)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을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

   -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

(중도직권해지)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가입 중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

(만기직권해지)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

구분
기관별 역할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지급

∙ (만기지급)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확인하여 

교육 이수 기준 충족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지급 승인 

처리

∙ (중도지급) 중도지급 발생 사유 확인하여 가입자(가구)에

통보하고, 교육 이수 기준 충족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지급 승인 처리

- (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확인조사 최종 결과 확인

- (본인 사망 시) 교육 이수 충족 확인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시) 교육 이수 기준 충족 

확인

∙ 만기 해지 대상자 해지 절차 개별 안내문 송출

∙ 신청서류(해지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접수‧확인

∙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내역 검토 후 자활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환수

∙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

사유 확인

∙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

∙ 가입자의 환수 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 승인처리 

요청

∙ 시군구의 환수 승인 후,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4] 

해지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자체 통보 및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하여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 해지처리 기관별 역할



59

2. 희망저축계좌Ⅱ

7 확인조사

시군구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 실시

* 가입 후 3개월 내 제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 및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근로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적립중지 기간은 확인조사 대상기간에서 제외 

- 정기 확인조사의 경우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 판정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정기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가입자 관리

(지급)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경우(단,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근로소득 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 승인

(환수)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며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확인조사 절차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확인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② (지자체 (자활)사업팀)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환수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신청 등록하고 자활정보 

시스템으로 전송

* 부적격 전송 시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향후 근로활동 소명을 통해 구제 시, 소급적립 가능)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기존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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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년내일저축계좌

1 추진  배경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2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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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내일저축계좌

3 지원대상  및  내용

1 가입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①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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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기준

구분 차상위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매월 30만원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 신규모집 중단

| 산출 기준

구분 산출 기준

가구소득

∙ 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 산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 가구원 산정 시

    ① 보장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을 우선 적용

    ② 보장이 없는 경우: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원가구인 부모, 형제, 자매 등 재산조사 미실시)

소득기준
∙ 적용: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 산출: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일명 “세전”)

2 가입 및 유지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가입기준2)

(기준 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유지기준3)

(소득상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2)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기준) 소득상한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확인조사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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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내일저축계좌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사업소득)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인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후 신규 가입 가능

희망저축계좌Ⅰ･Ⅱ에 참여 중인 가구원(가입자 제외)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특별 적립중지(2년 이내)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자동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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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자 특별 적립중지(2년) 선택사항

❶ 적립중지(2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자(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 ‘적립중지(2년)’ 기간 중 가입자 요청에 의해 적립중지 해제가능하나, 이후 적립중지 신청 불가  

❷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적금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 본인희망으로 ‘적립중지(2년)’ 신청없이 저축 유지 선택 가능

- 저축 유지를 선택한 대상자는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하여야 하며, 누적 12개월 미납 시 환수 대상

   ※ 누적 12개월 미납으로 해지사유 발생 후 적립중지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 불가

3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최대 

3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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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내일저축계좌

4 청년내일저축계좌 보장가구 산정

조사 범위

① 타 보장이 있는 경우 (→ 해당 보장의 보장가구를 기준으로 진행) 

② 타 보장이 없는 경우 (→ 신청한 청년이 30세 미만인지 여부 구분) 

  ②-1 (3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가구 범위 산정 방식으로 판정(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31)

  ②-2 (30세 미만) 부모와 주거·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가구 

범위 산정과 동일하게 판정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❶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❷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음)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②-3 (30세 미만) 부모와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청년을 1인 가구로 산정, 

청년 본인의 소득만 조사(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①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와 달리 기준 50% 미만 소득활동의 경우에도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비교표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30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청년(가구)만 보장가구 구성 좌동

30세 미만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활동

원가구를 포함하여 보장가구 구성 청년(가구)만 보장가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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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  및  지원  절차

구분 대상 담당 업무

신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

<신청방법: 본인직접 신청>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 제출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기타 필요서류 (‘참고’ 제출서류 목록 참조)

가입안내 및 

접수
읍면동

∙ (방문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

∙ (온라인신청) 신청 접수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신청자 자격 

확인

읍면동

시군구

∙ 읍면동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중복가입 이력 등

∙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심사* 실시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사업이해도 등에 따라 선정 및 우선추천 순위자 가점 

부여(읍면동 심사결과 활용 가능)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 7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통장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등) 안내

* 선정 즉시 통보하여 지연통보(계좌개설 기한 이후 참여 결정통지서 송달 등)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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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담당 업무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 통장 개설은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비대면(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으로 계좌 개설 가능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최소1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가입대상자

∙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지원금 적립 

계좌 생성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 지원금액 생성* 및 적립, 행복e음 전송(시군구에서 확인가능)

* 가입자의 전출입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전출입 정보 반영 시점을 기준으로 

적립기준 지자체 변경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확인조사 시군구
∙ 연1회 이상 실시 및 자활정보시스템에 결과 전송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환수

해지 처리 
시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시군구) 가입자 해지신청서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처리 및 SMS(문자)를 통해 해지승인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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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원) 저축 시 10만원/30만원 매칭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1) 근로소득공제금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8)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공제9)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8)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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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

(공제금 생성)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공제금 생성하여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 당월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월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10만원) 초과 및 본인적립액 

저축 시 생성

* 생계급여 미지급, 적립중지 기간, 소득하한(10만원) 이하 또는 본인적립액 미 저축시 공제금 미생성

-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공제금 적립)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공제금 적립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팀에서 처리(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참고)

(공제금 해지)

- (지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지원 처리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 (환수) 해지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금 환수처리(자동입금)

9)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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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❶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저축계좌Ⅰ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❷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절차안내 참조

❸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통장 사업팀은 근로소득공제금 적립 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2) 탈수급장려금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탈수급 기준은 p.43 “탈수급”요건 준용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 

계좌 생성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3)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하고, 당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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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생성 및 적립) 지급 승인 시 ʻ중앙자활자금ʼ에서 일괄 적립

* 매월 행복e음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하므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 승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내일키움장려금 생성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4)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 하고, 당월에도 참여하여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 시 당월분에 대해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 참고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하고, 분기별 정산 시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 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 

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후 적립내역 시군구에 보고

- 사업단 해체 시에는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

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추가지급/추가환수) 계좌 해지 후에도 추가지급 및 추가환수 필요 시

- (추가지급)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입출금계좌 별도 이체 처리

- (추가환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환수금 입금 처리

* (지자체) 행복e음 ‘해지후정산’처리,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추가환수 반납처리’ 후 환수금액 이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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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시 업무처리 절차

❶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 시군구 보고

* 내일키움수익금 관련 해지후정산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❷ (시군구) 해지 확정

❸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지급액 입력

❹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지급 및 해지 실행

   - (지급)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입금, 환수금 취합 후 익년도에 시도* 정산 보고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의 지자체별 환수계좌

   * 시군구는 시도에서 보고자료 공유

❺ (시군구)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반납처리

   - (통장사업 담당자) 정산 내역 확인 및 자활기금 담당자 공유

   - (자활기금 담당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으로 반납* 요청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참조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 익년도 

한국자활 복지개발원에서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반납처리, 지역자활센터는 매출관리 

분기정산 별도 보고

(5) 시･도 및 시군구 자활기금,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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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  및  환수  기준

1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지급

(만기지급)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중도지급)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사유가 발생한 달을 의미, 따라서 업무처리 상 누락으로 사유를 

사후에 발견한 경우에도 중도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달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2 환수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이 

원칙이나, 시군구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 기준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74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 지자체(또는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자금사용계획서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함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

구  분 해지사유 지 급 액 적용 금리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 향후 재가입 불가

∙ 최초 약정이율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

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최초 약정이율 

환수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하였

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 지자체(또는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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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지절차

해지(철회)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기한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로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시군구에서 직권해지 처리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①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전화, 우편 등)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

  ②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

(중도직권해지)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가입 중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

(만기직권해지)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

구분
기관별 역할

가입자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급

∙ [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9]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관할 읍면동 또는 

복지로로 신청

∙ 개발원을 통해 지급 처리 

중 오류 발생 알림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지급받을 

입출금 계좌 입력

∙ 통장 만기인 경우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

∙ 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

확인조사 최종 결과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

→ 가입자에게 안내, 가입자

해지신청서등 검토 후 

행복e음상 지급 승인 

처리

∙ 자활사업 참여 가입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수익금  등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처리

∙ 검토 완료된 서류를 시군 

구에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희망e음으로 발송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처리

∙ 장기미저축, 장기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 송부 업무 지원

∙ 검토 완료된 서류를 시군 

구에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공문발송 

환수

∙ [서식 4] 해지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로 

접수

∙ 해지 알림 문자 수신 후 

본인 적금 해지(금융기관)

∙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

사유 확인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대상 안내
*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처리

| 해지처리 기관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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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조사

시군구에서는 연 1회 이상 현 유지자 대상 (정기) 확인조사 실시

* 가입 후 3개월내 제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와 함께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근로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적립중지 기간은 확인조사 대상기간에서 제외

- 정기 확인조사의 경우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 판정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정기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가입자 관리

(지급)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경우(단,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 승인

(환수)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며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확인조사 절차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② (지자체 (자활)사업팀)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환수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신청 등록하고 자활정보 

시스템으로 전송

* 부적격 전송 시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향후 근로활동 소명을 통해 구제 시, 소급적립 가능)

③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기존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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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고 필수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서류

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주민센터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⑨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 직접작성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농림

축산업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

하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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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어업소득

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⑱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

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⑲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20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해당자만

제출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 한부모 가정: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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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4.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1 추진  배경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 일반 

근로빈곤층 보다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임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자산 형성지원 사업과 

차별화 된 별도의 추가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 필요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2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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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① (생계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근로활동)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②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후 신규 가입해야함*

*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 

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희망키움통장Ⅰ 전환가입자 처리절차 참고)

③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

* ’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부터 5년 가입, 기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임

** 실제 지원기간은 36개월

2 지원개요

(지원요건)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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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희망키움통장

4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1 근로소득공제금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10)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11)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2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근로소득)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예) 소득기준 : 근로 + 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장려율) 청년 본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으로 청년 

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 마다 장려금 4.5만원 증가

(최대근로소득장려금) 772,000원*

*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1,714,892원) × 45%

10)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11)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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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 후 참여 가능 소득상한 기준) 3년 이내에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2026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5,359,036원의 60%=3,215,422원)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기준 적용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및 지원금 적립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

❶ (시･군･구)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의 신청 청년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❷ (시･군･구)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통장과 근로소득

장려금 통장 해지 승인

* 지역자활센터에 해지관련 서류 제출

❸ (가입자) 은행에서 지원금 인출 

3 민간매칭금

(지원금액) ’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1,000원 이상 본인적립금 적립 시 최대 

2만원까지 1:1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

(지원방법) 본인 적립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매월 지원금계좌로 매칭 적립하며, 

지급 시 지급

(적립일정) 매 적립월의 익월 1일~3일*

* 상세일정은 본인저축 및 지원금 적립일정 확인

** ’24년 기준, 민간매칭금은 재원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3

4.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내역(예시)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00만원*

*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5 + 월 민간매칭금 2

= 월 57만원 ⇒ 3년간 약 2,052만원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60만원 이상*
* 최대 지원 금액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67.9 + 월 민간매칭금 2

= 월 79.9만원 ⇒ 3년간 약 2,876만원

4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군입대 예정자에 한하여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ʼ19.6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 군입대 등 특별 적립중지는 3회 제한에 미포함

지자체는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해제) 등록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적립중지 등록 필수

- 군입대 예정자는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적립중지 필수사항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시군구)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이직 등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립중지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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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기준

1 지급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생계급여 탈수급

- (근로･사업활동 지속)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탈수급) 만기시점*에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단, 전환가입자는 36회차 장려금 생성 종료일

**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으로 간주

***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생계급여 연속 3개월 이상 보장가구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될 경우에만 

탈수급으로 간주하며,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했을 경우는 ‘연속 3개월 이상’ 조건 없이 탈수급으로 

인정하고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통장 5년 가입자 중 군 미필자는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되는 날부터 지급 가능하며,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처리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 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만기 전 지급) 탈수급 후 만기 전 본인요청 있을 경우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지원금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2026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5,359,036원의 60%=3,215,422원)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기준 적용

탈수급 후 장려금생성 및 해지를 위한 자격확인 절차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소득을 
우선 적용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마다(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상한기준 확인하여 해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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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지급

(지급액)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만기성공금) 전액*

* 사용용도 증빙 불필요

(일부지급 요건)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및 만기 후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하지 못한 경우,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입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환수 처리

3 환수

(지급액) 지급요건 미충족 시 또는 사용용도 미증빙한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적립 기간 중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하지 않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6월 연속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용도 미증빙한 경우 중도환수 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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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사유 및 지급액

구분 해 지 사 유 지 급 액

지급

만기

∙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 적립된 전액지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 포함 5년 만기
중도

∙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만기 이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시

일부지급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만기성공금)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 못한 경우

∙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입대 하는 경우

※ 1회에 한하여 지급

∙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지급(증빙서류 불필요)

-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전환 가입자의 경우, 전환가입 전 누적된 희망

Ⅰ 근로소득장려금의 5%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못했을 

경우

∙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하였으나, 지급요건 미

충족 시

∙ 사용용도 미증빙
∙ 없음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국고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중도

∙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발생*

∙ 본인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 지자체(또는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적립금이 있을 경우에만 본인적립금 저축에 따른 이자 지급하며, 이율 및 적용 내용은 

희망Ⅰ･Ⅱ, 내일키움통장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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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지절차

해지(철회) 신청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사유별 시스템 처리 절차] 확인하여 처리

- 해지신청자가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역자활센터 판단 

하에 6개월 연장(1회 한정) 또는 ʻ이행계획서ʼ 작성 후 지급실행 중 택일 가능 (단, 

6개월 내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역자활센터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실행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6개월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근로소득장려금, 청년희망 

민간매칭금을 지급

** 단, 만기도래 이후에 이행계획서 작성하고 증빙서류 미제출한 경우 선지급한 근로소득공제금은 만기성공금으로 

지급 (단, 기존에 만기성공금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재가입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근로소득공제금 수령 후 일정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조치 실시 필요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이행계획서 제출 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요령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자활정보시스템((B)자산형성지원>(B)가입자관리>(B)해지관리)에서 대상자의 [이행계획서] 

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미제출)ʼ로 선택해 처리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대상은 [이행계획서]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제출완료)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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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정산 절차

근로소득공제금

①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 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키움통장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②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절차안내 참조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전화, 우편 등)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을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

   -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

(중도직권해지)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가입 중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

(만기직권해지)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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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처리  절차

※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1 지원금 생성 및 적립

(가입자) 매월 근로･사업 활동

(시군구 통장 사업팀) 매월 21일부터 3일간 행복e음을 통해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①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 지급받은 가구이며,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 

하한(1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생성

- 당월 생계급여가 미지급되었거나, 적립중지 기간이거나,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미생성

*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정보는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②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생성과 별개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장려금 정보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전송

* 근로소득장려금이 0원일 경우,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근로소득장려금은 천원으로 적립

  (예) 근로소득장려금 12,240원 생성 → (반올림 시) 12,000원

근로소득장려금   240원 생성 → (최소금액)   1,000원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 미발생 또는 적립중지 기간은 근로소득장려금 미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시 소득변동 등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 기준에 따름

적립기간 중 생계수급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은 미적립되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 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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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 팀에서 처리(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참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생성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지자체별

예탁금 계좌에서 해당 지역 개인별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에 입금(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익월 20일 이내 전월 말 기준으로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 개인별 

당월 및 누적 적립액, 총 적립액 등 정보 제공

(금융기관) 가입자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상시 확인하고 매월 규칙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안내

* 개인(대상자) 본인적금통장에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내역 인자 등 적립현황 제공 등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통장 사업팀은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2 해지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 자격 알림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환수 금액 등록 등 해지승인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에 전송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환수 및 일부지급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 처리하며, 처리 완료 후 SMS 

(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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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시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별 입출금 계좌를 거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 익월 초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및 시도에 보고

- 지원금 환수 시

∙ (근로소득공제금) 3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자의 경우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로 입금*

* 단 만기성공금 수령하는 일부지급 대상자의 경우,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은 가입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계좌로 입금

(은행) 해지승인내역(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 해지결과) 최종 확인 

후 가입자가 은행 방문 시 본인적금 계좌 해지 가능하도록 처리

3 사후관리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근로소득장려금･근로소득공제금･민간 

매칭금) 받은 경우, 수급 재신청 시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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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사유별 시스템 처리 절차

구  분 해지사유 시스템 처리절차

지급

(근로소득

공제금

+

근로소득

장려금)

1. 통장 만기 후 3월까지 

탈수급 한 경우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탈수급 했을 경우 만기일 이후이면 

행복e음 상 지급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의 지급 승인을 확인하고, 가입자로부터 지급 

관련 서류* 접수

    * [서식 2] 해지 신청서, [서식 3]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2. 통장 만기 전 탈수급 

한 경우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만기일 이전 자격정보 변동(수급자 → 탈수급 변경)이

있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장 유지의사 확인

  ※ 시군구는 만기일 이전 탈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의사 확인 

전에 지급 승인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① 탈수급 후 만기까지 통장유지 원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시군구가 해지 승인 처리하지 않도록 시군구에 공문으로 

가입자의 통장유지의사 전달

②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 가입자로부터 지급 관련 서류 접수･검토 후, 시군구에 

공문으로 지급 승인처리 요청 

- (시군구) 자격정보(탈수급 여부) 확인하여 지급 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 지급 승인을 확인하여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 만기 전 탈수급 하여 유지하다가 소득상한 초과 전 가입자 요청으로 해지하거나, 

소득상한을 초과하여 사업 종료해야 하는 경우, 탈수급 후 본인 사망한 경우 

ʻʻ2)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ʼʼ에 따라 처리

3. 이행계획서 제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완료한 경우

①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의 지급 승인 확인하고, 가입자로

부터 해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접수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미제출)ʼ

으로 선택하여 저장

② (가입자) 이행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지역자활센터로 제출

③ (지역자활센터) 가입자로부터 관련서류 접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ʻ제출대상 (증빙제출완료)ʼ로 변경하고 처리

여부 ‘Y’로 선택하여 저장

일부지급

(근로소득

공제금)

1. 3년 만기 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2.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등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하여 행복e음 상 일부

지급 승인 처리

   * 만기시점 지나면 3월 유예기간 내에서도 가입자 요청 시 일부지급 처리 가능, 

단 만기성공금 수령한 재가입자의 경우, 환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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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가입 시 개설한 본인적립금 계좌에 저축하였을 경우는 본인적립금과 이자 지급(은행 별도 처리)

구  분 해지사유 시스템 처리절차

급여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3.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하고 군입대하는 

경우

②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상 시군구의 일부지급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서식 3]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환수

1.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 소득 

미발생

2. 탈수급 전 본인사망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등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에서 환수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

3. 본인포기

4. 압류/가압류

5. 사용용도 미증빙

①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받아 공문으로 시군

구에 환수 승인처리 요청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

여부 ‘Y’ 선택하여 저장

6. 이행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 증빙서류 

미제출

①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후 유예기간 내 사용용도 

증빙서류 최종 미제출하여 환수 대상자가 되었음을 안내

- 시군구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ʻ이행계획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환수 변경처리 알림ʼ 공문 발송

    * 공문 내용: 가입상품, 가입기수/연도, 이름, 생년월일, 해지유형, 환수금액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미

제출)ʼ로 변경 선택하여 저장

    * ʻ제출대상(증빙미제출)ʼ로 변경하면 지급요청금액이 환수요청 금액으로 변경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시 지자체모계좌로 환수됨

② (시군구) 장려금 계좌 해지결과 정보 확인 후 [해지 후 정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 후 정산 처리

- 해지사유는‘(환수)(공통)사용용도 미증빙’선택

- 해지지원금 정보에서 

   ∙ 장려금의 최종지원금액과 환수금액은 ʻ0원ʼ*

     * 장려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이행계획서 미제출로 변경 시 환수하였으므로 

시스템 상에서는 최종지원금액과 환수금액을 ʻ0원ʼ으로 입력

   ∙ 공제금의 최종지원금액은 ʻ0원ʼ, 환수금액은 해당금액 입력 후 [저장 

후 전송]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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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청년저축계좌

1 추진  배경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2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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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저축계좌

3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 사업참여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2 가구별 유지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유지기준2)

(소득상한)
3,751,325 3,751,325 3,751,325 4,546,317 5,289,703 5,989,166 6,660,605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2)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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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반드시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①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군입대 적립중지는 3회 제한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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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저축계좌

3 지원내용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③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 온라인교육으로 3회 이수하여도 인정 가능

4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지원 = 1,440만원+α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처리 없이 별도(수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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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기준

1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만기지급)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취득, 교육(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지급

* 가입자 중 군 미필자는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 되는 날부터 지급 가능하며,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처리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중도지급)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단, 

1~3인은 3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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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저축계좌

2 환수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제외)

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 시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④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통장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 시

⑤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 지자체(또는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

⑥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 지자체(시･군･구)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의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환수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⑦ 지급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 시

* (지급 사유) 3년 만기, 소득기준 초과 등

⑧ 사용용도 미증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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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 3년간 통장유지

-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취득

- 교육 (연 1회/총 3회)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완료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 최초 약정이율(만기 

1월 후까지 적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 

-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취득

- 교육(연 1회/총 3회)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완료

∙ 최초 약정이율 

환수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중 미취득시

- 사용용도 미증빙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 미취득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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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저축계좌

3 해지절차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시군구 직권해지 처리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해지 결정 처리하고,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독려

- 해지(철회) 신청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 ISA계좌 개설에 

한하여 ʻ이행 계획서ʼ 작성 후 지급실행(단,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장려금 해당 금액을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계좌 사본 

등) 제출 필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지원금 수령 후 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지원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당연해지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해지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해지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가입자가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직권해지 가능

   - 직권해지 결정 전 가입자에게 해지안내(전화, 우편 등)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담내역 등을 

작성하여 상세히 기록 관리 필요

   - 해지처리 이후 처리결과를 문자,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

(중도직권해지)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가입 중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수혜 이력 확인 시 등

(만기직권해지) 3년 만기일로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도래하였음에도 해지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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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절차

※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생성 및 적립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말일)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적립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전송, 시군구 담당자 적립내역 확인 가능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2 (시･군･구)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

-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본인적금 만기 연장 후 변경 불가

지자체는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해제) 등록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적립중지 등록 필수

- 군입대 예정자는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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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중지 필수사항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시군구)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이직 등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실업급여 등)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립중지 안내 필요 

3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가입자 관리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중도지급(그 

간 적립된 본인적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 승인

-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환수(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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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절차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행복e음 확인조사관리 메뉴에서 자격상태 ʻYʼ & 확인조사결과 ʻNʼ인 대상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안내 

(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 행복e음에 소명자 결과 및 미제출자 최종 중지(부적격) 등록(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② 지자체 (자활)사업팀

-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적격･부적격)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환수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신청등록하고 자활정보 

시스템으로 전송

* 부적격 전송 시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향후 근로활동 소명을 통해 구제 시, 소급적립 가능)

③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기본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4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지자체는 행복e음 자격 알림, 확인조사결과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 신청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해지 확인처리

* 환수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의 입출금 계좌를 거쳐 가입자의 입출금 계좌로 지급

- (지원금 환수 시) 지원금의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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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지사유 해지절차

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1. 3년 만기

2. 확인조사 소득기준초과

① (시군구)

- 통장 만기인 경우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 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 확인조사 최종 결과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여부 확인

→ 행복e음 상 지급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지급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서식 3]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환수

(본인적립금)

1.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 없음

확인(소명자료 미제출)

2. 적립중지 없이 본인적금 

6개월 연속 미납

3. 본인사망

4.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5. 사용용도 미증빙

6. 교육 이수 기준 미달

7.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8. 압류/가압류

9.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① (지역자활센터) 환수 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 승인 처리 

요청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 승인 처리

③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 2] 

해지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 승인 처리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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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목적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의 효과적인 금융자산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및 재무교육 등 실시

2 자립역량교육  개요

(의무대상) 희망저축계좌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 희망저축계좌Ⅰ 참여자는 자립역량교육 의무 없으나 희망 시 교육 이수 가능

(주요내용) 금융 및 재무, 자산관리, 재테크 등 자산형성 관련 및 채무조정, 생애설계, 

노후준비,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 주거 등 청년 주요 관심 주제

(이수시간) 3년간 10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 유지기간별 자립역량교육 이수 시간 안내

가입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 통장 가입 기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교육 이수가 가능하나, 중도지급 사유 발생 시 위의 기준을 지급조건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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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방법)

- 희망저축계좌Ⅱ: 집합교육 또는 동영상 교육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 또는 동영상 교육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광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 이수 시 집합교육으로 인정 가능

(의무대상)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가입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총 1회 총 2회 총 3회

청년저축계좌
(누적횟수)

* 통장 가입 기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교육 이수가 가능하나, 중도지급 사유 발생 시 위의 기준을 지급조건으로 적용

(이수방법) 집합교육 또는 동영상 교육 

  - 청년저축계좌: 총 3회 모두 동영상 교육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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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교육(지자체)

(교육대상) 희망저축계좌Ⅱ

(교육계획)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연간 자립역량교육 계획 수립 → 시･도는 시･군･구의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복지부 보고

(교육진행) 시･군･구는 연간 교육일정을 지역자활센터에 공유하고, 교육 안내, 강의실 

및 강사 섭외 등 교육 관련 준비 

*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해 위탁 운영 가능

-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의 강사 

활용

∙ 자립지원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의한 통장 참여자 

대상 재무관리 및 자립의지 향상 교육 이수 인정(참여자별 1회 한정)

* 한국자활연수원 과정으로, 기존 “자립지원 재무상담사 2급/1급”에서 19년 자격 재등록으로 “자립지원 

금융복지상담사(단일등급)”으로 변경

- 교육대상자의 집합교육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 휴일강의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연금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사전 협조

- 시･군･구는 교육 시작 전 교육일정 및 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교육생에게 

충분히 안내(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거부감 최소화 및 집중도 향상)

- 시･군･구는 교육 종료 후 참석자 명단을 지역자활센터에 제공, 지역자활센터는 해당 

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등록

- 집합교육 실시 직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영상 교육을 이어서 실시한 경우 두 가지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노년층 등 개별적으로 교육 수강이 어려운 

대상에게 활용)

-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이외의 교육에 대해서도 자립역량 

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시･군･구 판단하에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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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추진주체 비 고

교육계획 수립

지자체(시군구)

지자체(시도)

보건복지부

∙ 매년 2월까지 자립역량교육 계획 수립 및 보고

교육장소,

강사섭외 및

일자 확정

지자체(시군구)
∙ 주중 야간 및 주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권장

∙ 지역자활센터에 일정 안내

참여자에게

교육안내
지역자활센터 ∙ 교육 일시 및 장소 안내, 참여 독려

신청자 관리

(교육당일)

지자체(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협조)

∙ 교육대상자 교육 만족도 설문지 작성

∙ 설문결과는 교육실시 기관에 전달

- 강의종료 후 직접 전달, 등기 우편 등 전달방법 무방

결과보고

지자체(시군구)

지자체(시도)

보건복지부

∙ 매년 11월 말까지 교육실시 결과보고

| 자립역량교육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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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유관기관 집합교육 과정 참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과정

[교육내용] 재무설계,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신용관리, 부채관리, 금융사기예방 및 위험관리, 서민금융 

지원제도 등

[교육신청]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 방문교육 > 신청

※ 교육을 원하는 날로부터 2주 전 신청

※ 참석인원 20명 이상 신청 가능

[교육시간] 1~2시간

[교육비용] 무료

신용회복위원회 교육과정

[교육내용] 신용관리방법, 합리적 소비와 저축, 채무자구제제도,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방법 등

[교육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https://educredit.or.kr) > 찾아가는 신용교육 > 교육신청

[교육시간] 1~2시간

[교육비용] 무료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 세부내용 별첨1 참고

4 동영상  교육

(교육대상)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이수방법)

사업명 이수방법

희망저축계좌Ⅱ, 청년저축계좌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유관기관 동영상 교육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외 외부 동영상 

교육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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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 이수 정보 자동 연동

- 자산형성포털, 유관기관 동영상 교육: 교육 이수증 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자 확인 후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등록 필수

(교육목록)

동영상 수강방법 및 인정시간 안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교육

[수강방법1] (회원)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 마이페이지 > 교육관리 > 수강신청

[수강방법2] (비회원)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 자료실 > 교육자료 검색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회원 이수 필수

            * 비회원 교육 이수 시, 수강 확인증 작성 후 지역자활센터 제출 필수

[인정시간] 각 교육과정별 명시된 교육 시간으로 인정 

※ 유의사항

  - 자산형성포털 회원가입 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시 자동으로 

자활정보시스템 아이디 생성

  - 미동의 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별도로 회원가입하여야 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https://lms.welfareinfo.or.kr/main/main.do

서민금융진흥원 동영상 교육

[수강방법]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 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 

[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2), [복지부] 청년저축계좌(12)

[인정시간] 각 교육과정별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 시간으로 인정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

[수강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https://educredit.or.kr) > 온라인교육 > 협력기관 교육 > 

희망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인정시간] 각 교육과정별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 시간으로 인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동영상 교육

[수강방법] 소상공인지식배움터(https://edu.sbiz.or.kr) > 온라인교육 > 가입자가 희망하는 교육 과정 

수강

[인정시간] 각 교육과정별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 시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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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예정자 우선)

(주요내용) 기본 금융 이해력 도모를 위한 기초 자산 교육 강의, 가입자 개별 재무상태 

분석을 기반으로 1:1 금융 맞춤 컨설팅(재정상태 분석, 개별 자산활용 계획 수립, 

자산운용 설계 지원 등) 상담 제공 등 

(교육계획) 광역자활센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금융 특화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개발원은 광역자활센터의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분기 내 복지부 보고

(교육진행) 광역자활센터는 연간 교육일정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에 

공유하고, 교육 안내, 강의실 및 강사 섭외 등 교육 관련 준비

- 교육대상자의 집합교육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 휴일 강의 개설 권고

- 광역자활센터 업무 담당자는 교육 시작 전 교육일정 및 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교육생에게 충분히 안내(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거부감 최소화 및 집중도 향상)

- 광역자활센터는 교육 종료 후 참석자 명단을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이수 등록·관리

-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상담 서비스 연계로 대면‧비대면 상담 가능. (이수시간: 

전문상담 최대 1시간, 종합재무설계 최대 2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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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교육 미이수로 인해 환수 사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신속히 

보완(유예 기간 내 교육 이수 등)할 경우 지급 조건 충족으로 인정

* 불가피한 경우, 가입자가 소속된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수료증, 

참석확인증, 참석명단 등)로 확인

지정된 교육 외 유관기관에서 동영상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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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개요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① 전문상담 : 종합진단지 활용을 통한 노후준비 4대 영역 진단･상담 및 실천과제 제시

※ 상담 횟수 : 1회

※ 소요 시간 : 1시간

※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

종합진단지 :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측정하여 전 국민 평균과 비교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지

노후준비 4대 영역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② 종합재무설계 :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재무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상담 횟수 : 2회

※ 소요 시간 : 2시간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csa.nps.or.kr)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진단‧상담서비스>  노후준비 상담예약>지역‧지사, 방문일자 및 희망상담시간 

선택하여 상담예약 신청

(신청서 제출) 교육 후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하여 국민연금 전문 강사에게 

제출

* 신청서는 [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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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시간

상담 1회는 희망저축계좌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집합교육 1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 전문상담 1회(1시간), 종합재무설계 2회(2시간) 인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는 가입자에게 발급

* 확인서는 [참고2] 참조

교육 후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교육 대상자 중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신청서 인계 국민연금 전문강사가 신청서 취합 후 해당 지사로 인계

상담일시 
예약

신청서를 인수한 국민연금 전문상담사가 신청서 상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일시 예약

* 교육 미실시 지역에 상담이 일시적으로 폭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상황 확인 

상담 예약 상담일에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내방 또는 비대면 (PC 또는 모바일) 상담

업무 담당자

전문상담 및 종합재무설계 : 40개 거점지사에 배치된 국민연금 전문상담사

국민연금 전문상담사는 40개 지사에만 배치되어 있으나,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함

<참고> 전문상담사 배치(40개) 지사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도봉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관악구, 서울 구로구, 서울 강서구, 

고양시, 남양주시, 인천 남동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처인구, 안양시, 성남시 분당구, 부천시, 춘천시, 강릉시, 

세종시, 대전 서구, 대전 대덕구, 청주시, 천안시, 충남 예산군, 광주 광산구, 전주시, 익산시, 목포시, 순천시, 제주시,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구미시, 포항시, 부산 연제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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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신청서
( 앞 면 )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시･군･구 까지만 기재)
연락처

신    청    사    항

상담 희망일 희망 지사 희망 상담서비스

□ 전문상담

□ 종합재무설계

* ʻ희망 지사ʼ는 <뒷면> 국민연금 거점지사 정보 참조

* 상담서비스 종류

전문상담

･ 노후준비 4대 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전체에 대한 진단 및 상담 

･ 1회 이상 개별 상담이 필요하고 평균 60분 정도 소요되나, 상담시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무료)

종합재무

설계

･ 재무상태 점검 후, 재무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제시

･ 2회 이상 개별 상담이 필요하고 1회당 60분~120분 정도 소요되나, 상담시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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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면 )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주소 및 연락처

광역시도 지사명 주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충정로사옥 9층, 13층 

(충정로3가)
02-2176-9935

동대문중랑지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 경복빌딩6층(신설동) 02-920-0536

도봉노원지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61,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동10층(창동) 
02-2112-2808

서울남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1층~3층(논현동) 02-3416-6119

송파지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 6층 02-3433-5875

관악지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인헌동) 4층 02-6934-2096

구로금천지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2층(가산동) 02-2085-1515

강서지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3층 02-2086-7160

인천광역시 남동연수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20, 3층(구월동) 032-451-0706

경기도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3층, 4층, 6층, 

9층(인계동)
031-229-4120

고양일산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층(마두동) 031-920-5460

처인기흥지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번길 9-21(역북동 748) 031-288-1307

안양과천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Square 20층 

(호계동)
031-420-2099

분당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4층 (야탑동) 031-778-0201

부천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9, 13층

(중1동, 한화생명빌딩)
032-610-2367

남양주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36번길 21-6(다산동) 

트윈타워A동 3층, 4층
031-523-637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춘로 20 , 5층, 6층 (퇴계동) 033-259-7774

강릉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224번길 12(포남동) 033-640-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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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지사명 주소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지역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50(아름동)   044-715-1860

대전광역시
서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4층(탄방동) 042-480-4907

북대전지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4층 042-670-1065

충청북도 동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 

(서문동)
043-251-5136

충청남도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청당동) 041-550-8996

예산홍성지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37(신축사옥) 041-630-8172

광주광역시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우산동), 3층 062-958-20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주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3층 (서신동) 063-270-5369

익산군산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12길 42(주현동) 063-850-0392

전라남도
목포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KT 6층(호남동) 061-240-3371

순천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4 (연향동) 061-729-3045

대구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이곡동) 2층 053-589-4546

대구수성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범어동, 

KB손해보험 대구빌딩)
053-750-9150

경상북도
구미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송정동) 054-450-8571

포항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KT 8층(대도동) 054-280-0811

부산광역시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연산동) 051-797-7223

동부산지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우동) 051-610-6327

울산광역시 남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4층(신정동) 052-226-2190

경상남도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4, 1층(신월동) 055-278-9093

김해밀양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4층(부원동) 055-320-8410

진주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56(신안동 439-5) 055-760-06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3길 11-1(도남동) 064-72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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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상담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구분

상담정보

상담일 상담지사

상담직원
(연락처)

상담결과
□ 전문상담

□ 재무설계

「국민연금법」 및 「노후준비 지원법」에 의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를 위와 같이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일 :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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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국민연금 노후준비 교육서비스 수행 지사

지   역 해당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서울

서울북부지역본부 02-2176-9942

서울남부지역본부 02-3416-6119

송파지사 02-3433-5869

인천 남동연수지사 032-451-0702

경기

경인지역본부 031-229-4114

남양주지사 031-523-6371

강원 춘천지사 033-259-7772

대전․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044-715-1860

동청주지사 043-251-5139

광주 광주지역본부 062-958-2124

전라 전주완주지사 063-270-5366

제주 제주지사 064-720-4145

대구 대구지역본부 053-589-4556

경북 구미지사 054-450-8571

부산 부산지역본부 051-797-7212

경남 창원지사 055-278-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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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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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목적

통장사업 가입자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복합적 자립방해요소를 지닌 근로빈곤층의 

자립역량향상을 위해 고용, 복지, 재무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2 사업  개요

구분 사업지원 사례관리

대상자 ∙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주요내용

∙ 통장사업 가입･유지 및 해지 관리 지원

∙ 통장가입자 욕구파악 등 상담 및 사업지원 후 결과 

내용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

변화관리 등을 통해 가입자 통장 유지 방해 요소를 

발견하고 완화 또는 제거 지원

∙ 광역-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 구성 및 기타 서비스 

지원

∙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

변화관리 등을 통해 가입자 통장 유지 방해 요소를 

발견하고 완화 또는 제거 지원

* 자활정보시스템에 사례관리 내용 등록 필수

실시기관

및

담당자

∙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

담당자
∙ 지역자활센터 내 전담 통장 사례관리사 및 실무자

∙ 담당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자활사업, 사회복지사업, 금융복지, 직업상담, 교육 기획 및 운영 등 관련 

경력자로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

- 담당자가 주말 및 야간 교육･상담 업무 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출퇴근 시간조정, 대체휴가, 시간외 

수당 등 적용

    * 전담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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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주요  업무

1 지역자활센터

가입･유지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제외)

- 가입자 안내 및 상담

∙ 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 및 상담을 통해 가입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

- 가입자 관리

∙ 통장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복지, 재무서비스 연계, 본인적금 지속 납입관리*,

통장 만기 알림, 지침 및 변동 사항 알림 등 지원

* 매월 적립일(22일)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가입자 저축 독려

- 가입자 교육관리

∙ 자립역량강화 교육 진행 및 일정 안내, 운영, 이수 결과 등 관련 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교육 문의 시 광역자활센터로 연계 협조 요청

가입자 해지 지원

- 희망저축계좌Ⅰ·Ⅱ

∙ 지급/환수 해지안내 및 관련 제출서류(해지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안내･검토,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한 해지정보 검토 및 확정처리

∙ 장기 미저축, 장기 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로 송부 및 업무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중 자활참여 이력있는 대상자는 내일키움수익금 환수처리 

등 추가 해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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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사업(5종)

∙ 지급/환수 해지안내 및 관련 제출서류(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안내･검토,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한 해지정보 검토 및 확정처리

∙ 장기 미저축, 장기 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로 송부 및 업무지원

사업지원

- 기초 상담 및 중간점검

∙ (목표) 최초 가입자에 대한 기본정보, 가구정보, 통장 가입정보, 근로/재무현황, 

사업지원서비스 욕구파악 등 

∙ (주요내용) 신규 가입자에 대한 초기상담 실시, 중간점검지 작성 등

* 가입자 요청 시 심화사례관리 연계 지원 가능

- 기타 서비스 지원

∙ (대상) 실직, 과도한 부채, 만성적인 적자 가계 재무 구조로 통장 사업 참여를 

지속하기 어려운 가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지원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 실시

∙ (주요내용) 통장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및 

자격증 정보제공,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다양한 욕구별 복지자원 연계･지원

*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상담 또는 기타 서비스 자원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 내 가능한 유관기관 안내

∙ (기타) 광역 단위 네트워크 참여 및 지역 내 가입자에게 필요한 자원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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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추진 절차

구    분 주  요  활  동  내  용 비 고

대상선정
∙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욕구 조사

  * 설문 및 면담을 통한 욕구파악 

∙ 자립역량 교육시 기타 서비스 제공 

안내

기초상담

∙ 대상자 기본정보파악

∙ 신뢰관계형성(rapport), 서비스 지원 동의서 

작성

∙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사    정

∙ 초기상담지 내용 외 상담에 필요한 부채현황 

및 가계재무현황

∙ 대상자 세부 욕구파악

∙ 우선순위 결정 ∙ 대상자 확정 후 4주 이내 실행

ISP수립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실    행 ∙ 상담, 교육, 내･외부 자원연계
∙ 매월 서비스 제공목표의 달성 정도 

파악 

점    검

(모니터링)

∙ ISP 목표달성률 점검에 따라 재사정 또는 

계속 진행 결정
∙ 재사정

평    가

∙ ISP 목표 달성률 파악

∙ 대상자 서비스 만족 수준 파악

∙ 합의된 욕구의 해결정도 및 가입자의 

문제상황 변화도 확인

∙ 서비스 종료월 기준으로

  - 채무조정 : 부채탕감금액 

  - 재무상담 : 적자 해소금액

  - 기타 서비스 제공 내역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종    결 ∙ 상호 합의에 의한 서비스 종결 ∙ 기타 서비스 지원 종결

사후관리
∙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자원연계, 

모니터링 등
∙ 통장가입 해지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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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및 금융특화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계획 수립, 분기별 업무 처리 진행 현황 보고 (광역자활센터 → 개발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관리

∙ (가입자 관리) 가입자 명단 관리, 문의 응대, 모바일 알림 등 미납자 관리 및 계좌 

유지 지원 관련 사항 지자체 협력 등

∙ (해지지원) 장기 미저축, 장기 미해지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자 명단 지자체 송부 

및 업무지원

- 자산형성포털 내 지역 콘텐츠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재무, 금융, 고용 등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가입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운영

- 금융특화서비스 계획 수립 및 운영·제공

∙ 기초 자산교육, 금융 상담 등 금융 특화서비스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 금융특화서비스 분기별 운영 결과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보고

- 기타 서비스 연계·제공

∙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활용 정보제공

∙ 재무, 금융, 취업, 복지서비스 등 직･간접적 서비스 지원 및 연계 

가입자 교육 이수 관리 

∙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 이수 관리, 지자체 협조(필요 시 명단 제공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미이수자 교육 안내, 교육 이수 등록, 지급 대상자 해지 신청 

전 교육 이수 현황 사전 점검 등 교육 관련 전반적인 업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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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사업비  지원

1 지역자활센터

기존 배치된 지역자활센터와 통장사업 참여자 수가 많은 지역자활센터에 자산형성지원 

사업 전담담당자 배치

-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배치 및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의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기관운영비 예산 내에서 지급 가능

* 인력 미배치 지역자활센터에 통장 유지자 별 사업비(1년) 지원

: 70~99명 → 2,056천원, 100~199명 → 4,626천원, 200명 이상 → 7,196천원

** 유지자수 계산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제외하되 그 중 자활참여자는 포함 

시도･시군구는 통장사업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원활한 통장 사업지원 수행을 위해 

자활기금 등 적극 활용･지원

2 광역자활센터

신규 사업 배치로 인한 광역자활센터별 해당 업무 전담을 위한 인력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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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1 위･수탁  개요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 및 만기･중도 해지금 지급 등 업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은 시･도별로 계약절차를 준수하여 체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참조)

예탁의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③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 

2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위･예탁  절차

(보건복지부)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분기별 교부

(시･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시･도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시･군･구)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근로소득장려금을 e호조를 

이용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정계좌에 이체 및 예탁금 내역 공문으로 통보

-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탁 시기 준수 필요

※ 해당 지자체의 통장별 계좌번호 확인. 타 지자체 계좌로 잘못 입금하지 않게 주의, 예탁금은 보장기관별 

지정계좌에 이체(기존사업 사업별 각 1개 계좌, 신규사업 1개 단일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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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 각 사업별 지정계좌에 입금 후 사업명, 입금액(국비, 지방비 구분하여 명시 필요) 

등 기입

* 신규사업은 사업별로 예탁 및 정산이 불가하며, 예탁된 사업비는 사업 구분없이 적립 재원으로 사용(사업별 

예산 구분 적립 불가) 

- 분기별 예탁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를 위해 지원금 생성 기간 전까지 예탁 

필수

| 통장별 입금 주체

사업명 사업주체

신규

희망저축계좌Ⅰ

시･군･구(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존

청년희망키움통장 시･군･구(안양, 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청년저축계좌 시･군･구(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입금내역 확인 및 예탁계좌 운영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및 지급 현황 지자체에 통보

- 다음연도 1월말까지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결과 지자체에 통보

예탁 사업 관리 철저

예탁금 부족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소요 예상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지자체 사전 통보

- 지자체는 신규 모집 인원 변경 등 예탁금 부족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사전 통보하여 예탁금 조정

※ 입금기간 내 예탁금 부족 시 해당 지자체 가입자에 대한 적립보류되며, 추후 예탁금 입금 시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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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류  예탁  시  등  처리요령

동일 시･군･구 내 타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잘못 예탁하였거나, 

통장 간 예산변경 필요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공문으로 변경 및 정정 요청

* (예탁반환) 오류예탁 및 과예탁시 요청: 반환요청사유, 기예탁금액, 반환요청금액, 반환계좌번호 (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 불가), 은행, 예금주 기입

* (예산전환) 자산형성지원사업 내 예산변경 시 요청: 전환요청 사유, 기존 사업명, 변경 사업명, 변경금액 기입

4 환수(환수금)  시  정산  방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②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③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④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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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5 결산  및  반납  절차

1 예탁금 반납 절차

’22년 개편 이후 통장(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자체별 단일예산으로 

보장기관별로 예탁 및 정산(단일 계좌)

- 예탁계좌, 반납계좌 별도 운용(행복e음 연계 잔액 조회 가능)

- 보장기관(지자체)별 반납계좌에서 과년도 환수금 등 반납예정액을 확인하도록 함

예탁계좌, 반납계좌 별도 운용 

예탁계좌 - 당해연도 지자체 예탁금, 당해연도 환수금 입금(당해연도 잔액 확인 가능) 

반납계좌 - 과년도 환수금, 타지자체 지원금 입금 (차년도에 집행잔액,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예정액 

확인 가능)

’22년 개편 전 통장은 사업별로 예탁 및 정산(현행 유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반납예정액(당해연도 잔액, 연도별 과년도 

원금, 발생 이자로 구분)을 지자체(시도)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배포

(시도, 시군구(통장사업 담당자))

① 공문을 통해 반납예정액 확인

② 회계부서를 통해 고지서 발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요청 공문발송

* 반납계좌 또는 세외수입고지서 첨부(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 불가)

* 예산반납 시 반납예정액과 반납 요청액의 차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입으로 처리

* 보조금 정산 완료 후 지자체는 반납예정액에 대해 다음연도 3월 내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 요청

③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반납 받은 국고보조금을 정산보고 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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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일키움수익금 반납 절차

’24. 7. 1.부터 내일키움수익금 환수 발생 시 지자체별 지정계좌(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로 자동 입금 및 정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다음연도에 반납예정액(환수금, 이자)을 지자체(시도)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배포

(시도, 시군구(통장사업 및 자활기금 담당자))

① 공문을 통해 정산액 확인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요청 공문 발송

* 다음연도 3월 내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 요청

*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반납계좌 또는 세외수입고지서 첨부(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 불가)

* 반납시 반납예정액과 반납요청액의 차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입으로 처리 

② 반납금액은 지자체 자활기금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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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예탁 및 정산 절차 예시

(예시) 총사업비 10,000(국비 80%, 도비 18%, 시비 2%)

주체 수행업무 예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 8,000(국비)

시･도 국비+시･도비 교부 8,000(국비)+1,800(도비)

시･군･구 국비+시･도비+시･군･구비 교부 8,000(국비)+1,800(도비)+200(시비)

개발원

사업수행

당해연도

10,000(예탁수입)

8,000(적립)

사업의 실적 보고

(기한: 다음연도 1월 말)

2,000(집행잔액)

200(이자수입)

과년도 2,000(환수금)

차년도 4,200(반납금액)

시･도 시･군･구 배포

시･군･구 반납요청

개발원 반납 4,200(반납금액) : 시 반납

시･군･구 시･군･구비 세입처리 및 국비 반납 84(시비) : 세입처리, 4,116(국･도비) : 도 반납

시･도 국비 반납 756(도비) : 세입처리, 3,360(국비) : 복지부 반납

보건복지부 국비 세입처리 3,360(국비) : 세입처리

* 예시참고, 보장기관별 비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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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집일정

1 희망저축계좌  Ⅰ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각 시스템은 정해진 일정에만 이용가능하며, 연장 불가하니 기간 엄수

지원금 적립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 불가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 

등록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금 생성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

읍면동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자활정보

시스템)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

개발원(자활

정보시스템)

1차(3월)
3.3(화)

~3.13(금)

3.3(화)

~3.17(화)

3.3(화)

~3.19(목)

3.3(화)

~3.23(월)

3.24(화)

~3.25(수)

3.26(목)

~3.27(금)

3.30(월)

~3.31(화)

2차(6월)
6.1(월)

~6.15(월)

6.1(월)

~6.17(수)

6.1(월)

~6.19(금)

6.1(월)

~6.22(월)

6.23(화)

~6.24(수)

6.25(목)

~6.26(금)

6.29(월)

~6.30(화)

3차(9월)
9.1(화)

~9.14(월)

9.1(화)

~9.16(수)

9.1(화)

~9.18(금)

9.1(화)

~9.22(화)
9.23(수)

9.28(월)

~9.29(화)

9.30(수)

~10.1(목)

4차(11월)
11.2(월)

~11.16(월)

11.2(월)

~11.18(수)

11.2(월)

~11.20(금)

11.2(월)

~11.23(월)

11.24(화)

~11.25(수)

11.26(목)

~11.27(금)

11.30(월)

~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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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일정

2 희망저축계좌  Ⅱ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
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
읍면동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
시스템)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
시스템)

1차(2월)
2.2(월)

~2.24(화)

2.2(월)

~2.27(금)

2.2(월)

~3.31(화)

4.1(수)

~4.14(화)

4.1(수)

~4.22(수)

4.23(목)

~4.24(금)

4.27(월)

~4.30(목)

2차(7월)
7.1(수)

~7.27(월)

7.1(수)

~7.31(금)

7.1(수)

~8.31(월)

9.1(화)

~9.15(화)

9.1(화)

~9.22(화)

9.23(수)

~9.28(월)

9.28(월)

~9.30(수)

3차(10월)
10.1(목)

~10.26(월)

10.1(목)

~10.30(금)

10.1(목)

~11.30(월)

12.1(화)

~12.15(화)

12.1(화)

~12.22(화)

12.23(수)

~12.24(목)

12.28(월)

~12.29(화)

3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수 신규모집

신청정보
확인･접수/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
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공
제금

생성 및 
적립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
읍면동

(복지로/
행복e음)

읍면동/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
시스템)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
시스템)

1차(5월)
5.4(월)

~5.20(수)

5.4(월)

~5.29(금)

5.4(월)

~7.31(금)

8.3(월)

~8.14(금)

8.3(월)

~8.24(월)

8.25(화)

~8.26(수)

8.27(목)

~8.31(월)

8.27(목)

~8.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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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본인저축  및  적립일정

1 희망저축계좌  Ⅰ

지원금 적립 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 불가

신규가입자 계좌 생성 후 적립 진행(3월, 6월, 9월, 11월)

자활참여자(유지자)의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계좌생성은 매월 본인저축 납입 일정 마감 후 일괄 생성

구분 본인저축 납입 지원금 정보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가입자

(하나은행)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25.12.23(화)~'26.1.22(목) 1.23(금)~1.27(화) 1.28(수)~1.30(금)

2월 1.23(금)~2.23(월) 2.24(화)~2.25(수) 2.26(목)~2.27(금)

3월 2.24(화)~3.23(월) 3.26(목)~3.27(금) 3.30(월)~3.31(화)

4월 3.24(화)~4.22(수) 4.23(목)~4.27(월) 4.28(화)~4.30(목)

5월 4.23(목)~5.22(금) 5.26(화)~5.27(수) 5.28(목)~5.29(금)

6월 5.23(토)~6.22(월) 6.25(목)~6.26(금) 6.29(월)~6.30(화)

7월 6.23(화)~7.22(수) 7.23(목)~7.28(화) 7.29(수)~7.31(금)

8월 7.23(목)~8.24(월) 8.25(화)~8.27(목) 8.28(금)~8.31(월)

9월 8.25(화)~9.22(화) 9.28(월)~9.29(화) 9.30(수)~10.1(목)

10월 9.23(수)~10.22(목) 10.23(금)~10.27(화) 10.28(수)~10.30(금)

11월 10.23(금)~11.23(월) 11.26(목)~11.27(금) 11.30(월)~12.1(화)

12월 11.24(화)~12.22(화) 12.23(수)~12.24(목) 12.28(월)~12.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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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저축 및 적립일정

2 희망저축계좌  Ⅱ

지원금 적립 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 불가

신규가입자 계좌 생성 후 적립 진행(4월, 9월, 12월)

자활참여자(유지자)의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계좌생성은 매월 본인저축 납입 일정 마감 후 일괄 생성

구분 본인저축 납입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25.12.23(화)~'26.1.22(목) 1.23(금)~1.30(금)

2월 1.23(금)~2.23(월) 2.24(화)~2.27(금)

3월 2.24(화)~3.23(월) 3.24(화)~3.31(화)

4월 3.24(화)~4.22(수) 4.27(월)~4.30(목)

5월 4.23(목)~5.22(금) 5.26(화)~5.29(금)

6월 5.23(토)~6.22(월) 6.23(화)~6.30(화)

7월 6.23(화)~7.22(수) 7.23(목)~7.31(금)

8월 7.23(목)~8.24(월) 8.25(화)~8.31(월)

9월 8.25(화)~9.22(화) 9.28(월)~9.30(수)

10월 9.23(수)~10.22(목) 10.23(금)~10.30(금)

11월 10.23(금)~11.23(월) 11.24(화)~11.30(월)

12월 11.24(화)~12.22(화) 12.28(월)~12.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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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적립 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 불가

신규가입자 계좌 생성 후 적립 진행(8월)

자활참여자(유지자)의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계좌생성은 매월 본인저축 납입 일정 마감 후 일괄 생성

구분 본인저축 납입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가입자

(하나은행)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25.12.23(화)~'26.1.22(목) 1.23(금)~1.30(금) 1.23(금)~1.30(금)

2월 1.23(금)~2.23(월) 2.24(화)~2.27(금) 2.24(화)~2.27(금)

3월 2.24(화)~3.23(월) 3.24(화)~3.31(화) 3.24(화)~3.31(화)

4월 3.24(화)~4.22(수) 4.27(월)~4.30(목) 4.27(월)~4.30(목)

5월 4.23(목)~5.22(금) 5.26(화)~5.29(금) 5.26(화)~5.29(금)

6월 5.23(토)~6.22(월) 6.23(화)~6.30(화) 6.23(화)~6.30(화)

7월 6.23(화)~7.22(수) 7.23(목)~7.31(금) 7.23(목)~7.31(금)

8월 7.23(목)~8.24(월) 8.27(목)~8.31(월) 8.27(목)~8.31(월)

9월 8.25(화)~9.22(화) 9.23(수)~9.30(수) 9.23(수)~9.30(수)

10월 9.23(수)~10.22(목) 10.23(금)~10.30(금) 10.23(금)~10.30(금)

11월 10.23(금)~11.23(월) 11.24(화)~11.30(월) 11.24(화)~11.30(월)

12월 11.24(화)~12.22(화) 12.23(수)~12.29(화) 12.23(수)~12.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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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저축 및 적립일정

4 청년희망키움통장

※ 본인저축납입월: 매월 1일~말일

차수
근로소득공제금 및 

장려금 정보 생성
근로소득공제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민간매칭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시군구

통장담당자

(행복e음)

시군구 

생계급여담당자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1.23(금)~1.27(화) 1.28(수)~1.30(금) 2.2(월)~2.3(화)

2월 2.24(화)~2.25(수) 2.26(목)~2.27(금) 3.3(화)~3.4(수)

3월 3.24(화)~3.26(목) 3.27(금)~3.31(화) 4.1(수)~4.2(목)

4월 4.23(목)~4.27(월) 4.28(화)~4.30(목) 5.4(월)~5.6(수)

5월 5.26(화)~5.27(수) 5.28(목)~5.29(금) 6.1(월)~6.2(화)

6월 6.23(화)~6.25(목) 6.29(월)~6.30(화) 7.1(수)~7.3(금)

7월 7.23(목)~7.28(화) 7.29(수)~7.31(금) 8.3(월)~8.5(수)

8월 8.25(화)~8.27(목) 8.28(금)~8.31(월) 9.1(화)~9.3(목)

9월 9.23(수)~9.28(월) 9.29(화)~9.30(목) 10.1(목)~10.6(화)

10월 10.23(금)~10.27(화) 10.28(수)~10.30(금) 11.2(월)~11.4(수)

* 군‧입대 등 적립중지로 인한 기간 연장 가입자에 대한 적립 업무 10월 종료, 유예기간은 만기로부터 1년을 적용하여 

마지막 기수는 ’27.11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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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저축계좌

구분 본인저축 납입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25.12.23(화)~'26.1.22(목) 1.23(금)~1.30(금)

2월 1.23(금)~2.23(월) 2.24(화)~2.27(금)

3월 2.24(화)~3.23(월) 3.24(화)~3.31(화)

4월 3.24(화)~4.22(수) 4.27(월)~4.30(목)

5월 4.23(목)~5.22(금) 5.26(화)~5.29(금)

6월 5.23(토)~6.22(월) 6.23(화)~6.30(화)

7월 6.23(화)~7.22(수) 7.23(목)~7.31(금)

8월 7.23(목)~8.24(월) 8.25(화)~8.31(월)

9월 8.25(화)~9.22(화) 9.23(수)~9.30(수)

10월 9.23(수)~10.22(목) 10.23(금)~10.30(금)

11월 10.23(금)~11.23(월) 11.24(화)~11.30(월)

* 군‧입대 등 적립중지로 인한 기간 연장 가입자에 대한 적립 업무 11월 종료, 유예기간은 만기로부터 6개월을 적용하여 

마지막 기수는 ’27.6월 종료



147

3. 본인저축 및 적립일정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149



150

01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서식

서식 1 [1 면]

가입연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처리기간 
- 희망저축I 30일
- 희망저축II 70일
- 청년내일 100일

가입기수

가입은행

신청유형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비상연락 신청자와의 관계 성   명 연 락 처

직   업 근무지명 근무기간 ~

근무형태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 신청자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기재(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와 가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가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적립 및
기타정보

1. 월별 저축액

약정금액 최소  100,000  원 (* 100,000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생성)   
※ 저축기간  □ 최대 36개월  □ 최대 60개월(가입 후 군입대 예정인 경우)

2. 저축액 사용계획

저축목적
□ 주택구입･임대 □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창업･운영자금  □ 의료비
□ 개인자산형성(ISA･일반적금)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가구원 돌봄비용 □ 결혼자금 □ 그 밖에 자립･자활

향후 자립･
자활계획

(자유롭게 기술)

※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 미작성 및 중복참여 여부 확인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 미참여
□ 참  여(사업명:           , 참여기간:            , 수령액:               )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재가입 여부

□ 최  초
□ 재가입(사업명:           , 참여기간: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가입 이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정해진 프로그램(교육 이수 등)에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내 입금하여야 당월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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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서식

[2 면]

저축 동의서

□ 동의

  ○ 나는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 매월 저축할 것입니다.

  ○ 지원금은 목적 달성 시에만 지급(지원금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조건

1. 공통

  ○ 가입 첫 월 본인적금계좌 개설 및 적금을 납입하여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각 사업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됩니다.

  ○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월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사업별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Ⅰ(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매월 본인 적금 적립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하한 기준 이상 발생

- 환수사유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6개월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일부지급 후 
재가입하였으나 지급요건 미충족,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 지원금 지급 요건
3년 이내 탈수급
※ 생계, 의료급여 모두 벗어나야 하며, 본인 포기로 인해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 탈수급으로 인정하지 않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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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

저축 동의서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의 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매월 본인 적금 적립

- 환수사유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이수시간 및 사례관리 횟수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 압류･
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시, 
용도증빙 못한 경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금 지급 요건 3년 이내 통장 유지 + 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매월 본인 적금 적립

- 환수사유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압류․가압류, 3년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본인 사망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등

- 지원금 지급 요건 3년 이내 통장 유지 + 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계약

나는 위의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동   의   합   니   다. 

  년      월      일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성명)          (서명/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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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서식

참고 1

< �희망저축계좌 Ⅰ�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구분 점검 내용 선택체크

필수

가입요건

1. 귀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입니까? 예, 아니오

2. 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기준 이하입니까?

   

가구구분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0%(원/월)

1인 가구 1,025,695 

2인 가구 1,679,717 

3인 가구 2,143,614 

4인 가구 2,597,895 

5인 가구 3,022,688 

6인 가구 3,422,381 

※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ʻ근로･사업소득ʼ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
소득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예, 아니오

3. 귀하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 ʻ재직증명서ʼ,‘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등을 통해 확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아니오

4. 귀하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ʻ예ʼ로 

선택
예, 아니오

5. 귀하는 가입기간 중 생계·의료수급(수급권 포기 제외)에 벗어난 경우만 정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6.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확인자
성명

(서명)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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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희망저축계좌 Ⅱ�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구분 점검 내용 선택체크

필수

가입요건

1. 귀하는 생계･의료 비수급 가구입니까? 예, 아니오

2. 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기준 이하입니까?

   

가구구분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원/월)

1인 가구 1,282,119 

2인 가구 2,099,646 

3인 가구 2,679,518 

4인 가구 3,247,369 

5인 가구 3,778,360 

6인 가구 4,277,976 

※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ʻ근로･사업소득ʼ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
소득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예, 아니오

3. 귀하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 ʻ재직증명서ʼ,‘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등을 통해 확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아니오

4. 귀하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ʻ예ʼ로 

선택
예, 아니오

5. 귀하는 가입기간 중 교육 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여야 정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6.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확인자
성명

(서명)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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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서식

참고 3

< 희망저축계좌 Ⅱ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용) >

신청자 성명 심사자 성명 (서명)
심사점수
(총점)

점

구분 평가기준 평가 내용 배 점

대상

적격

여부

자격요건 

충족여부

○ 소득기준

-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가구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근로상황)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소득은 인정)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적격처리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적격
□ 부적격

심사

기준

가구특성

(20점)
▪한부모가정 또는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

구분 배점

충족 20

미충족 0

취업지원

참여 여부

(5점)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창업 

했는지 여부

참여 5

미참여 0

가구여건 등

지원 필요성

(15점)

▪기초수급자 경험 여부

▪자가, 전･월세 등 자산 상황 등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사업이해 및 

동의정도

(10점)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사업지침에 대한 동의 정도, 재무 등 교육 

참여 의지 등

우수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저축지속 

가능성

(20점)

▪저축액 충당계획 및 실현가능성, 사업이해도

▪활동능력 및 고용상태: 나이, 건강, 현 고용상태의 지속성 등

▪가구 총 소득* 중 신청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근로 및 사업소득에 한함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자립성공 

가능성

(20점)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실현가능성

  * 저축목적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의 목적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기타평점

(10점)
▪평가자 의견

합계
* 심사결과 총점 70점 미만인자는 부적합 처리 

* 동점일 경우 ①가구특성, ②저축지속가능성, ③자립성공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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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구  분 점 검 내 용 선택체크

필수

가입요건

1. 귀하는 연령 및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합니까? 

가구구분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원/월)

소득인정액 연령

1인 가구 1,282,119 

만 15~39세

2인 가구 2,099,646 

3인 가구 2,679,518 

4인 가구 3,247,369 

5인 가구 3,778,360 

6인 가구 4,277,976 

※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ʻ근로･사업소득ʼ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예, 아니오

2. 귀하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 ʻ재직증명서ʼ,‘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등을 통해 확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아니오

3. 귀하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귀하는 가입기간 중 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정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5.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확인자
성명

(서명)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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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서식

참고 5

<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용) >

신청자 성명 심사자 성명 (서명)
심사점수
(총점)

점

구분 평가기준 평가 내용 배 점

대상
적격
여부

자격요건 
충족여부

○ (소득기준)

•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50% 이하 가구원 중 월 소득 10만원 이상이면서 

만 15세~39세인 자

○ (근로상황)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소득은 인정)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적격

□ 부적격

심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점)

40% 초과 ~ 50% 이하(B) 40% 이하(A)
□ A(40)

□ B(20)
20점 40점

가구특성
(20점)

해당 없음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② 한부모가정
③ 조손 ④ 다문화 ⑤ 북한이탈주민 
⑥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⑦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 
⑧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

□ 해당(20)

□ 비해당(0)

0점 20점

저축지속 
가능성
(30점)

▪ 최근 3년간 총 경제활동 기간이

□ A(30)

□ B(20)

□ C(10)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C)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B)
12개월 이상(A)

10점 20점 30점

대상연령
(10점)

만 15세 이상 ~ 
만 19세 이하(C)

만 20세 이상 ~ 
만 29세 이하(B)

만 30세 이상 ~ 
만 39세 이하(A)

□ A(10)

□ B(5)

□ C(3)3점 5점 10점

합계
* 심사결과 총점 40점 미만인자는 부적합 처리 
* 동점일 경우 ①기준 중위소득, ②가구특성, ③저축지속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배점이 

높은 순으로도 동점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값이 낮은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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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  ] 결정(적합)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통지서

            [  ] 결정(대상제외) 

가입연도

참여유형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가입기수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가구)

가입은행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가입자
※ 가입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기재

신청자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적  합 근로소득장려금

희망저축계좌Ⅰ

청년내일저축계좌
[   ] 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 [   ] 10∼30만원

1. 귀하가 신청하신 통장사업 참여 대상자로 결정(추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적금 계좌 개설 및 저축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저축액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생성)

본인적금 
개설기한

        년       월       일까지

본인적금
입금기한

매월 20일까지 자동이체 원칙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개설방법

○ 비대면: 하나은행 하나원큐 어플(비대면 개설의 경우, 대리인 신청 불가)

○ 대면(가입자 직접 방문 시):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인감증명서 1부), 가입자와의 관계증명서 등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나은행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상 제 외

1. 귀하가 신청하신 통장사업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참여기준에 적합할 경우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문의 전화번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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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  ] 적립중지

자산형성지원사업 [  ] 적립중지철회   신청서

[  ] 적립중지취소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중 지 유 형: □ 일반 적립중지(최대 12개월)  □ 군입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 육아휴직자

▪ 성 명:

▪ 생 년 월 일:

▪ 중지요청기간: _____년 ______월  ____일부터 _____년 ______월 ____일까지

▪ 주 소: 

▪ 전 화 번 호:

  나는 위와 같은 사유로 희망저축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위와 같이 중지(취소/철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용어정의]
*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12개월까지 [적립중지] 신청가능 (적립중지 개시 희망일 최소 7일 전 사전신청 /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

* 적립중지철회: 개인사정으로 적립중지를 신청하였으나, 적립중지 일자 개시 전 중지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적립중지철회]로 
선택하여 관할 지자체로 제출

* 적립중지취소: 적립중지가 시작되었으나 취업 등의 사유로 요청한 기간 이전에 적립중지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적립중지취소]로 
선택하여 관할 지자체로 제출(적립중지취소 희망일 최소 7일전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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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  ] 해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  ] 해지철회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은행계좌번호(본인적립금): 

▪ 주 소: 

▪ 전 화 번 호:

▪ 해 지 유 형

   - 희망저축계좌Ⅰ: □ 지급 □ 일부지급(만기성공) □ 환수

   - 희망저축계좌Ⅱ: □ 지급 □ 환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급 □ 환수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유로 희망저축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위와 같이

해지(철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해지 신청서는 유형에 관계없이 통장 해지할 경우 작성 필수

[용어정의]

* 환수: 개인사정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은 환수되고 본인저축액만 수령

할 수 있는 해지 유형

* 지급: 지원금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본인저축액을 포함하여 정부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해지 유형

* 해지철회: 개인사정 등으로 해지를 신청하였으나, 통장 유지를 희망하여 해지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해지철회로 체크하여 

해지 승인이 나기 전 관할 지자체로 제출 필수이며, 이미 해지승인 처리가 된 경우 철회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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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수집･이용 목적 구분 항목 보유기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필수
성명,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직업, 근무지명, 근무기간, 근무형태,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소득
사업참여 

종료 후 

10년선택 국적, 집 전화번호, 비상연락(관계, 성명, 연락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 종료 후 10년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연구 등

건강, 병력, 장애여부
사업참여 종료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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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3자 제공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보유기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 상담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

자산형성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제공 

인적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
번호, 생년월일, 국적, 전화번호, 주소, 주거지
병력정보 : 병력, 가족력, 장애여부
그외 : 가족사항, 세대구성, 소득

서비스
종료 후
10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

망 운영을 
위한 제공

인적정보 : 성별, 생년월일, 국적, 주소, 주거지
병력정보 : 병력, 가족력, 장애여부
가입정보 : 가입자번호, 상품명, 연도, 기수, 가입자상태, 적립중지
본인적금·지원금정보 : 계좌번호, 개설일자, 해지일자, 만기일자, 
입출금내역
그외 : 가족사항, 세대구성, 소득, 자립역량교육

서비스
종료 후
10년

■ 개인정보의 연구 이용 내역

※ 위 개인정보의 연구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연구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연구 이용 동의 □예       □아니요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보유기간

계약에 의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연구 수행기관

사업 개발 
및 성과

인적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전화번호, 주소, 주거지
병력정보 : 병력, 가족력, 장애여부
그외 :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소득,

서비스 
종료 후 
10년

■ 기타 고지 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항목 수집근거 보유기간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비스 종료 후 5년

■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예       □아니요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인/서명)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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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유지확인서

요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입자와의 

관계
□ 본인   □ 본인 외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통장유형 가입기수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용도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상품 신청용, 기타 등

  위와 같이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가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직인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현장 발급 불가, 자산형성포털(온라인) 본인 발급 원칙

2. 현재 통장유지가구만 발급 가능(사업기간 3년)

3. 중도환수 대상자의 경우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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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 확인서

요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입자와의 

관계
□ 본인 □ 본인 외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통장유형 가입기수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해지유형

□ 지급: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일부지급: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 환수: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해지일 년     월    일

용도

위와 같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직인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현장 발급 불가, 자산형성포털(온라인) 본인 발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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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성       명:                           ▪ 생년월일:

▪ 지급액 총액:          

  - 본인적립금:                             - 지원금:

▪ 사용용도 계획

구분 세부분류 금액(원)

주택 구입･임대
□ 자가구입  □ 보증금   □ 월세 
□ 대출상환(전세자금)  □  주택 유지 및 보수
□ 기숙사비  □ 기타(                               )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자녀)학비   □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 대출 상환(학자금)   □ 각종 시험 응시료
□ 교육･기술훈련을 위한 학원비 등
□ 자격증 취득   □ 기타(                           )

창업･운영자금 □ 운용자금   □ 기타(                              )

의료비

□ 본인 의료비   □ 가구원 의료비  
□ 의료보장구 구입비
□ 가구원 요양원, 재가요양 등 돌봄 비용
□ 기타(                                            )

금융자산형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적금상품 가입 
□ 기타(                                            )

자녀양육･보육비 □ 기타(                                            )

결혼자금 □ 기타(                                            )

그밖의 자립･자활 □ 기타(                                            )

총합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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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

� 자영업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소    득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

일시간 오전   :      ~      :      (      시간)

일시간 오후   :      ~      :      (      시간)

주 당 근로일수 :        일

주 근로시간   : 총            시간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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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의3 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

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
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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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액면가액
5)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
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
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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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서식

서식 20호 고용･임금확인서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피

고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   로   시   간

일시간 오전     ：       ~      ：        (    시간)

일시간 오후     ：       ~      ：        (    시간)

주 당 근로일수：                    일

주 근로시간 ：총                  시간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자동차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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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관련  서식

서식 1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취소･해제) 신청서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가구 청년)

▪ 구 분: □ 신청 □ 취소 □ 해제(철회)

▪ 중 지 유 형: □ 일반 적립중지(최대 6개월)

□ 군입대 적립중지(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만 가능)

▪ 성 명:

▪ 생 년 월 일:

▪ 중지요청기간: ________년 _______월부터 ________년 _______월 적립분까지(  차)

▪ 은행계좌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유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를  ________개월간

중지(취소･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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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관련 서식

서식 2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 희망Ⅰ･Ⅱ / 내일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가구 청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은행계좌번호(본인적립금): 

▪ 주 소: 

▪ 전 화 번 호:

▪ 해 지 종 류

  - 희망키움통장Ⅰ : □ 지급(□ 만기 후 탈수급 □ 특별중도)

□ 일부지급(만기성공) □ 환수

  - 희망키움통장Ⅱ : □ 지급(□ 만기 □ 중도) □ 환수

  - 내일키움통장  : □ 지급(□ 취업 □ 창업 □ 탈수급 □ 대학 입/복학 □ 자격취득)

□ 일부지급(□ 근로능력없음 □ 연령초과 □ 3년 만기) □ 환수

  - 청년희망키움통장 : □ 지급(□ 만기 후 탈수급 □ 특별중도)

□ 일부지급(□ 만기 □ 중도) □ 환수

  - 청년저축계좌  : □ 지급(□ 만기 □ 중도) □ 환수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유로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

계좌를 해지(철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해지 유형에 관계없이 통장 해지할 경우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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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가구 청년)

▪ 성       명:                        ▪ 생년월일:

▪ 지급액 총액:                  

- 본인적립금:                         - 지원금:          

구분 근로소득장려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청년희망공제금 민간매칭금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사용용도 증빙 금액* :                    원

내역** 설명 규모/수량/기간 금액(원)

* 증빙금액 : 지원금의 50% 이상

** 증빙내역에 대한 붙임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교육훈련비･의료비 영수증, 창업에 필요한 영수증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역자활센터장  귀하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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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관련 서식

서식 4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확인서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

요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관계 □ 본인 □ 가족 가입기수

유형
□ 청년희망

□ 청년저축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구분 근로소득장려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청년희망공제금 민간매칭금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용도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용

  위와 같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이 적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1. 현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탈수급 등)만 발급 가능

2. 환수 대상자의 경우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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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자산형성지원사업 이행계획서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업명

가입기수      년     기(    월) 만기일자        년    월    일

※ 저축액 사용 용도

ü 주택구입･임대   ü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ü 사업 창업･운영자금   ü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ex.의료비) 등

  

※ 구체적 지출내용(서술식)

ex) 자녀 김희망의 대학 입학금 및 1학년 1학기 등록금(사용처) 500만원(사용금액)을 ʼ17. 2월 중 (사용예정일)

지출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위 용도로 지출할 것을 서약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장려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청년희망공제금 입금 후 6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및 벌칙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